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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TThhheeeRRReeessseeeaaarrrccchhhtttoooCCCooonnnccceeerrriiinnngggooofffttthhheeeFFFiiissshhheeerrryyyeeexxxpppllloooiiitttiiiooonnn

ooofffJJJaaapppaaannnaaatttSSSooouuuttthhhKKKooorrreeeaaaSSSeeeaaa...

Hee-Sun,Song
Dept.ofEastAsiaEducation

KoreaMaritimeNationalUniversity

OOObbbjjjeeeccctttaaannndddCCCooonnnttteeennntttsssooofffttthhhiiisssRRReeessseeeaaarrrccchhh

Theobjectofthisresearchisfindingoutfisheryexploitationof
Japanfrom thelateofChosunDynastytotheperiodofcolony.
KoreahasbeensufferedandinvadedbyJapaneseimperialisticrule
accordingtotheirdiplomaticpolicy.
In Korea Dynasty,the fishing industry has been shrank and

exhaustedbyJapanesepirate,뺵 Wae-Koo뺶.Koreaalsohasbeen
invadedbyJapaneseGeneralToyotomiin1592.Koreabecamea
colonyofJapanwith뺵theTreatyofKang-wha뺶.
JapanbecamealeaderofAsiabylearningcultureandinstitutions
ofWesternCountrythrough뺵MeijiRevolution뺶 in1868.
From 1840,Korea,Japan,and China opened doorto western
countriesandacceptedcapitalism.But,thelateof19th,threeAsian
Countrieswalkedondifferentway,conquestandsubmission.
Japanese imperialist caused뺵the Sino-Japanese War뺶and



뺵Russian-Japanese War뺶and won a victory. Finally, Japan
succeededinbeingmodernizedandconqueredKorea.
JapaneseheldarealpowerinKoreanindustry,especiallyfishing

industry,andconcludedanunequaltreaty,suchas뺵theTreatyof
Chosun-JapanTrade뺶(1876),뺵theTreatyofChosun-JapanCommerce
뺶(1883),뺵theTreatyofChosun-JapanFisheryRight뺶(1889),
뺵theAgreementofChosun-JapanFishingIndustry뺶(1908).
Japanesethoughtthatthedevelopmentofthefishingindustrywas

rootofthe nationalwealth and did theirbestto develop fishing
industryasanationalstrategy.But,Koreanignoreditandhadno
interest.
JapaneseFishermanenteredtheKoreancoastandestablished

settlementinKoreaunderthesupportoftheJapaneseGovernment.
Therewereelitefisheryofficersandpoliticianswholeadedfishery
policyperfectly.
TheyresearchedandstudiedKoreanseaandland,andgavean

opportunitytomakeKoreaasteppingstoneforinvadingChina.The
profitofthe fisherman wasbonded withthe invadingnature of
Japanese nationalism,itcould falldown Korean sea as the
imperialisticexploitationsea.
Wecanforeseeandpreparethefuturebyleaninghistory.Inthis

pointofview,Iwould like to considerhistory ofthe fishery
exploitation
betweenKoreanandJapanese.



ⅠⅠⅠ...서서서장장장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과과과 내내내용용용

이 연구는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근대 한일
관계사에 있어서 특히,어업분야에서 일본이 한반도 남해안에 진출하여
어업을 통해 부국강병과 수탈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을 연구하려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비극을 겪어야만

했고 그들의 국내외 정책에 따라서 「조선정벌」과 「정한론」이 거론되고
침략 당하기도 하였다.
널리 알려진 것만 해도,고려 5백년은 왜구와 전쟁으로 시작되고 끝났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구들에 의한 노략질과 침탈로 어업이
위축되고 어촌이 황폐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쓰시마와 서일본의 어민들은 한반도 남해안의 어장으로 침투하여

조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조업구역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반어반해적적인
어업을 계속하여 왔다.
조선 중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가 일으킨 임진왜란,그리고

일본의 근대화 과정의 제물로 삼은 강화도조약으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화로 들어서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와 열강들의 선진문물을 배우며

서구 열강 등의 침입을 경계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맹주의 꿈을 다지기
시작한다.1840년부터 30～40년 사이에 동아시아 3국은 수백 년 간 폐쇄
했던 문호를 개방,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다.이들 한・중・일 3국은 19
세기말에 이르면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리고 반식민지 국가로의 길을 걷는
다.일본의 제국주의화에 따른 조선의 식민지화에 강화도조약,청일전쟁,
러일전쟁이 결정적으로 작용되었고,결국 이것이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
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일본이 서구 열강들에게 배운 문물과 제국주의화는 조선의 산업,특히

어업분야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기 시작한다.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
187 6),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1883),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
1889)과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1908)의 체결은 일본의 주도하에 이



루어진,우리의 뜻과 이익과는 전혀 맞지 않고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조약이라 하겠다.일본과 러시아가 민간 포경업을 군사적인 도구로 이용
하면서 영토확장과 팽창정책을 이루면서 부국강병의 길을 어업의 선진화
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로선 상상도 못한 정책이었다.
더구나 근세 말과 근대초기의 일본은 서구열강의 침입에 대한 위기의식
에서 어업의 발전이 국부의 근간이며,국부가 곧 海防과 國防으로 직결된
다고 하는 산업관과 국방관을 형성하여,어업과 국가전략 산업의 일환으
로 위치시켜 발전시키고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이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어업산업은 무정책과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물론 어업에 있어서 일본어민들의 한국해 출어와 이주어촌의 형성과정

은 개개인의 어민들의 노력도 가미 되였지만,이들을 지원하는 지방단체
나 정부가 어민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는 리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었다.게다가 여기에는 주도면밀하게 어업정책을 추진해간 엘리트 수산
관료나 정치가의 존재가 있었다.이들은 『조선통어사정』(1894),『조선산
업지』(1900),『한국수산지』(1908)을 편찬하면서 조선의 바다와 국토 구
석구석을 조사하고 이들 자료를 근간으로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어업정책에서 한국해의 통어와 이주어촌의 형성은 결국 제국주의

적 팽창주의와 결탁하여 두터운 보조와 지원아래 한국해의 지배와 어업의
식민화에 첨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어민 개개인
의 이익과 동아시아에서의 맹주를 지향하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해가,
근대 한일간의 어업관계에 있어서 조선의 바다를 제국주의 어업수탈의 바
다로 만든 것이다.
흔히 지나간 역사를 알고 배우면 다가오는 미래를 예견하고 사전에 예

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이런 관점에서 한일간의 어업 수탈사를 다시
한번 고찰해 본다.



ⅡⅡⅡ...한한한말말말 이이이전전전의의의 일일일본본본어어어업업업의의의 침침침투투투

111절절절...조조조선선선시시시대대대 이이이전전전의의의 남남남해해해안안안의의의 일일일본본본인인인 어어어업업업

한반도 남해안과 서일본과 쓰시마(對馬島)등 여러 섬들은 바다를 통해
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가깝게 지내왔다.삼국시대와 고려시대 특히
조선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에서 이들 일본 어민들은 한반도 어장에서 조업
을 하여 왔었고 때론 약탈과 침략을 자행하기도 하였다.남해안의 좋은
어장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건이 형성되기도 하였지만 고려나 조선 정부
의 안일한 대응과 바다를 경시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고려시대에 창궐한 왜구는 관청을 방화하여 지방행정을 마비시켰

을 뿐만 아니라,국가의 주된 지배대상인 백성들마저 납치하였기에,해안
지방의 수 천리에 해당하는 지방은 인적이 없이 無人地帶化하였다고 한
다.왜구는 단순한 약탈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고려의 외교・내정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크나큰 폐해를 끼치는,고려조정은 내륙지방인 철원으로
천도를 계획할 정도로 왜구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큰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구의 피해는 수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명료하다.당
시의 정치규범이 쇠퇴하여 권문・토호들의 착취와 학정에 못 이겨 많은
백성들이 경작이나 어업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한다든지 깊은
산에 모여들어 왜구라고 사칭하여 폭위를 휘두르는 등 완전히 난세의 시
대였다.왜구는 고려 초기에 있어서는 금・은・미곡 등을 약탈의 주 목표
였지만,후기에는 연안의 어염・목축 등에 더 막대한 피해를 미쳤다.1)이
와 같이 고려시대 최대의 국가적 현안은 왜구토벌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
다.
특히 쓰시마와 가까운 남해안의 어촌들은 고려말기에 이르면 거의 초토
화되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삶의 터전인 어장과 경작지를 버리고
내륙지방으로 이주를 하여 왜구들의 남해안 어업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

1)요시다 케이치(吉田敬市),『朝鮮水産開發史』,1954,朝水會發行.



국의 어장에서처럼 조업을 하였다.지리적․경제적 효과가 큰 남해안에서
조업은 생산적인 수단에서 큰 이익이 있음을 판단한 것이다.곧 이것은
곧 왜구들이 남해안에서 어업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창궐하였던 왜구가 어업을 겸하였다고 확실하게 밝혀진 문

헌은 아직 없으나,그들은 무기와 함께 운반하기에 편리한 낚시구 같은
것을 배에 싣고 한국해로 다니며 때론 고기를 잡다가도 해적으로 돌변하
여 조선의 해안으로 침투하여 미곡 및 패어류와 기타 재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면서 한반도 연안 해안에서 어획을 하는 형태의 半漁民半漁海賊漁
業2)을 자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런 사실은 요시다 케이치(吉田
敬市)의 조선수산개발사에서도 일본인들이 순해적으로 업을 삼다가 어업
과 무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3)이런 점에서
왜구의 한반도 근해에서의 어업은 半漁半海賊이었다고 할 수 있다.
半漁半海賊漁業과 半商半海賊을 하면서도 海賊的인 침탈이나 약탈은 포

기하였던 것은 아니다.조선에서의 왜구의 진압에 强穩兩策을 사용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하고 창궐하기도 하였다.

2절절절...조조조선선선전전전기기기 왜왜왜구구구의의의 半半半漁漁漁半半半海海海賊賊賊漁漁漁業業業

111...왜왜왜구구구의의의 半半半漁漁漁半半半海海海賊賊賊的的的인인인 漁漁漁業業業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으로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
선을 개국할 무렵에 일본은 긴 내란상태였던 남북조시대(1336～1392년)를
끝내고 통일되었다.4)

2)반어민반해적어업을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반어반적어업이라고 명칭하나 본 논
문에서는 反漁反海賊漁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요시다 케이치(吉田敬市),앞의 책 79쪽.
4)남북조시대(1336～1392)는 남조세력인 교토의 고묘(光明)천황과 북조세력인 요시노(吉野)의 고다
이고천황이 둘로 나누어져 싸우는 시기였다.남조와 북조는 거의 반세기 동안 대립하고,지방
의 호족도 남북으로 분열하여 내란이 일어났다.1364년 이후 무로마치(室町)막부 아시카가요시



조선과 일본이 각각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수군 강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결
국,쓰시마정벌을 단행하여 왜구 토벌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쓰시마정벌의 의의는 왜구의 근절과 함께 통교정책 확립의 계기가 되었

다.쓰시마 왜구를 완전히 섬멸하지는 못했지만 무력행사의 의지를 보여
왜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동시에 쓰시마가 조선에 투항 및 순응
을 해옴으로써 세종대의 여러 통교책이 실시되었고 조선이 외교의 주도권
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쓰시마 정벌 이후 쓰시마는 왜구로부터 이탈
하여 조・일 외교와 경제적인 무역의 중계지로 부상하게 되었다.5)
이것으로 왜구가 純海賊的 행위에서 어업・무역으로 전향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나중에는 조선에 투항하여 경상도 관할에 두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하였다.6)
이런 투항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쓰시마도주 소사다시게(宗貞茂)의 울릉

도 이주계획7)에 맞물려서 이종무의 쓰시마정벌의 과정에서 쓰시마도주가
항복을 하면서 쓰시마를 경상도 관할하에 둘 것을 교섭해 온 것을 기술한
것으로 보이며8),조선 정부에 투항하여 관할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민생문제에 있어서 귀속되는 것이 더 이익이 많다는 판단이었을 것
이다.한국해의 풍부한 어장과 농토는 쓰시마의 척박한 토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요시다 의̀ 조선수산개발사에서 쓰시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쓰시마는 한일 양국의 중앙에 위치하여,상대부터
양국교통상의 요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고
대부터 거주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쓰시마도주 소사다시게가 태종 7년
(1407년)3월에 쓰시마의 관할권을 양도를 요청한 것은 이런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전혀 미지의 섬에 요청한 것은 언감생심 아니었을 것이다”.9)

미츠(足利義滿)의 지위가 강화되어 1392년 남북조를 통일시켰다.
5)이영 공저,『전근대 한일관계사』,260쪽
6)吉田敬市,앞의 책,79쪽.
7)吉田敬市,앞의 책,79쪽,2～5.
8)이영 공저,앞의 책,260쪽 12～15참고.
9)吉田敬市,앞의 책,79쪽,1～6.조선 태종실록 권 13(태종7년 3월)



이런 쓰시마의 척박한 토지와 섬의 특성상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지척
에 둔 한국해의 남해안을 침공하여 약탈하는 방식의 생업에서 해적이 주
가 되고 어업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主的從屬的漁業이라고 표현할 수
가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주적종속적에 대하여 박구병의 「韓海에 있어서의 日本

人의 漁業」에서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왜구의 성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
고려시대에 창궐하였던 왜구가 어업을 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

한 근거는 없다고 할지라도,왜구의 인적 구성면을 고찰할 때 서일본 연
해 어민 중에는 왜구로 호칭되는 해적집단에 합류한 자가 적지 않았을 것
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그들은 무기와 함께 운반하기에 편리한
釣漁具같은 것을 싣고 韓海에 渡來하여 해적으로서 미곡 및 기타 재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한편 약탈성적이 여의치 못할 때는 식량 보충책으
로서 또는 부식물조달책으로서 어로를 하였을 것은 단순의 범위를 넘어
확실시되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순수한 통
어와 구별하여 半漁半海賊漁業이었다고 할 수 있다.물론 半漁半海賊的이
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의한 어업을 결코 과대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구의 본래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약탈행위에 있었던 만큼 그들에 의한
어로행위는 임시적이고 부수적인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이
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그들에 의한 어업은 主賊從漁的 漁業이었다
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10)
이러한 왜구 근절의 조선전기 世宗代의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를 거두면

서 경제적인 통교자로 변모하여 가기 시작한다.그러자 이러한 통교를 목
적으로 모여든 왜인들이 점차 늘어나서 수 천명의 일본인이 각 포구에 머
무르는 상황이 되었다.

10)「한국수산개발사」,박구병,『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1966,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35～236쪽.



222...三三三浦浦浦倭倭倭館館館

태종7년(1407년)에 우선 興利倭船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를 富山浦(지금
의 부산)와 乃而浦(경남 웅천)두 곳으로 제한하고 이곳에서만 무역을 하
도록 하였다.일본측은 다시 두 곳 외에 임의로 조선의 각 포구에 입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요구는 거절되고 대신 1426년에 鹽浦(울산)를
개항해 주었다.이 개항지를 부산포,내이포,염포를 삼포라 말하며 이곳
에 설치되었던 왜관을 ‘삼포왜관’이라고 부른다.
왜관의 설치의 목적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일본 사절,상인,

어민들을 통제하기 위함이지만,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결국 조선에
체류하는 왜인들을 통제하는 한편,조선으로는 도항하는 왜인을 제한하는
통제책도 되었다.그렇지만,점차 왜인들의 통항과 체제 기간을 연장하면
서 恒居倭人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이들 중에는 무역상인도 있었지만
쓰시마에서 생활이 어려워 왜관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자국민
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들을 팔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다.이들 항거왜
인들은 쓰시마도주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타국에 있었고,조선인과 문
화와 습관이 달라 조선 관리들의 단속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해적행위나
어업이나 무역에서도 대체로 관대하게 처리하였던 것이다.
삼포왜관은 조선 안에서의 이국적인 도시 면모를 보이면서 조선 중기

중종(1510년)때의 삼포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왜인들의 삼포왜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중종5년(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삼포에는 무역차 왕래하는 왜선의 출입이 허가
되었고 포구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교역 또는 왜인접대의 장소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삼포는 왜인의 거류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그리
하여 삼포의 항거왜인은 각종의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 중 일부는 어
업에도 종사하였다.



333...어어어로로로구구구역역역확확확장장장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교교교섭섭섭

삼포개항 이후에 왜관을 통한 일본인들의 어업 이민이 점차 늘어나면서
해상에서의 조업구역이 점점 늘어나는 일본 어민들에 의해서 어장이 좁아
지기 시작하였다.이에 쓰시마도주는 삼포에 한한 어업에 만족하지 않고
어장의 확대를 요청해 왔고 지금의 통영・사천・동래와 울산 등 지역에
어업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두었다.쓰시마도
주의 끈질긴 요청에 세종 12년 2월에 결국 삼포 외에 開雲浦(울산)가 어
로구역으로 첨가 된 것이다.11)특히 쓰시마 일본인들의 생활에 조선 연안
에서의 낚시어업과 소금 무역으로 생활을 지탱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
다.요시다는 조선수산개발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 있다.

“세종 10년 2월에 쓰시마도주 소사다시게리(宗貞盛)의 관리가 소금을
가지고 조선의 곡물과 바꾸고 싶다고 말하며 내이포에 정박했지만,賣買
者가 없어서 귀환 할 수가 없었다.따라서 연안의 각 관을 시켜서 국고의
陳米豆와 무역을 하게 하고, 교환할 수 있는 소금은 희망자에 매각하게
하기를 요구하기에 왕은 이것을 허락했다”.12)
당시 소금이 쓰시마에서 조선과의 무역품의 주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

측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사정을 잘 알 수 있다.한편,쓰시마민은
이와 같은 對朝鮮貿易에 의해서 생활을 의지했기 때문에,조선연안으로의
출어는 쓰시마민에 있어서는 실로 중대문제였다13)라고 기술하고 있다.
세종22년 5월에 소사다시게리가 여러 차례 고・초도에서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록이 나온다.쓰시마도주의 거듭되는 청원은 쓰시마
어민들이 남해안의 거문도(고도)14)・초도15)등 황금어장에서 몰래 들어와
11)『한국수산개발사』,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박구병,240쪽,6～18.
12)세종실록 권39,세종10년 2월17일 乙巳
13)吉田敬市,앞의 책,81쪽,10～14.
14)거문도 :서도・동도・고도의 세 섬으로 이루어지며.고도만을 거문도라 부르기도 한다.중국
청나라 제독 정여창이 섬에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많음을 보고 문장가들이 많다는 뜻인 巨文
으로 개칭하도록 건의하여 거문도가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5)초도는 여수에서 남서쪽으로 7km,거문도에서 북쪽으로 18km 해상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솔거
섬・안목섬・말섬 등의 작은 섬들과 손죽도・평도・광도 등의 큰 섬들이 산재하고 있다.이들
을 초도군도라고 해도에 나와 있다.현재 1998년 여수시 삼산면에 속해있다.



서 어로를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이는 왜구문제를 떠나서 고기가 많
이 잡히는 남해안 주변 어장을 그들의 어로 근거지로 삼았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쓰시마도주의 거듭되는 애원에 조정에서는 쓰시마도주의 청을 들
어주면 고・초도가 왜국에 속하게 될까봐 염려를 하고 허가를 하지 않으
면 왜구로 변하여 노략질 할까봐 난상토론에 빠지게 된다.결국 세종은
쓰시마민이 가엾다는 논리로 조건부허가를 하고 만다.1444년 조어약조
(釣魚約條)를 맺어 전라도 고․초도(거문도)의 어업권을 허락해 주었다.16)
즉,文引(증명서)을 주어 내왕하게 하고,지세포에 보고를 하고 어로를 하
게 하면서 만일 문인이 없거나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논죄하여 세를 징
수하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우의정 申槪는 후환을 염
려하여 고・초도에서의 왜인의 조어를 불허할 것을 주장하고 潛隱往來하
여 밀어를 하는 어선은 병선으로 하여금 나포케 하여 이를 단호히 처벌하
는 강경책을 쓸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왕은 찬성파인 영의정부사 황희 등
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
이 점은 박구병의 「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에서도어업에 대

한 의존도가 컸던 쓰시마왜인에게는 한반도 남해안에 있어서의 좋은 어장
의 확보가 그들의 사활문제였던 것이므로 어로구역확장을 위해서는 필사
적인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나 조선정부측에서는 그들의 고․초도 조어요
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이는 “삼포를 이
미 개항하여 교역과 조어를 허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초도 조
어를 허락하면 조어를 빙자하여 공공연히 왕래하면서 변경에서 약탈행위
를 자행하거나 그 섬에 주거하면서 이를 근거지로 하여 해적행위를 감행
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본토어민과의 사이에 마찰과 알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17)라고 조정에 대한 난상토론의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조선수산개발사」에서 요시다도 이런 사안을 “쓰시마도주가 재

삼 조어(釣魚)를 청하지 아니하면 안되었던 의미로 판단되고,또한 당시
그 출어를 희망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예로부터 우리(왜인)가 어민의

16)이 영 외 공저,『전근대한일관계사』한국방송대출판부,261쪽.
17)박구병,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한국수산발달사』1966,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245
쪽.



활동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다”18)하여 쓰시마 어민들이 일찍이
남해안 고・초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쓰시마는 섬 전체가 농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척
박하고 산세가 험악하다.신숙주의「해동제국기」의 기록에도 사면이 모
두 돌산이고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들은 가난하고 소금을 굽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하여 그것을 팔아서 살고 있다.(중략)이 섬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
까운 데다가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해마다 쌀을 보내 주도록 되어 있
다19)라고 신숙주는 기술하였다.이런 쓰시마의 지리적 또한 섬의 특성상
사유로 어업을 주로 생업을 하고 거제도와 부산포 등에서 조업하기에 좋
은 황금어장을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일본 본토보다도 오히
려 조선과의 교류가 용이하고 문화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것이다.이 점에
서 고대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약탈과 침략,현재까지도 문화적,어업
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쓰시마도주의 삼포개항 이외의 곳을 요청하고 또한 어로확장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쓰시마민의 생존권 차원이었음이 명백하다.조선에서
는 왜구들의 근절을 목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왜구
의 침공을 막기 위한 유화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44...辛辛辛酉酉酉漁漁漁業業業條條條約約約

끈질긴 쓰시마도주의 어로구역 확장을 위한 교섭의 결과 세종24년 9월
에 대왜정책의 유화정책에 힘입어 고・초도 조어는 허락되었다.그리하여
곧 양국간에 어업협약이 체결되었다.비록 조항은 몇 가지 되지 않는 간
단한 내용이지만,이것이 한・일간에 맺어진 어업협정의 모태로 보아도
될 것이고 왜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협약을 맺은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
된다.체결된 조약의 내용은 「해동제국기」에 釣魚禁約으로 다음과 같이

18)『조선수산개발사』吉田敬市,朝水會,83쪽 1～1줄.
19)『海東諸國記』,신숙주,쓰시마의 섬의 지리적・경제적・문화적인 면과 쓰시마도주의 가계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규정되어 있다.

“쓰시마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도주의 증명서와 통행증 3통
씩을 받아 가지고 지세포(경남 거제도)에 도착하여 그의 통행증을 제출하
면 만호(萬戶)는 다시 통행증을 만들어서 지급한다.고․초도의 일정한 처
소 밖에서 함부로 돌아다니는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어로작업이 끝나면
지세포로 돌아와서 만호에게 통행증을 반환하고 세어(稅漁)를 내놓아야
한다.만호는 도주가 발부한 통행증에 검인을 찍어 다시 돌려줌으로써 증
험으로 삼는다.만일 통행증이 없는 자나 풍랑을 이기지 못했다고 칭하면
서 몰래 무기를 소지하고 변방 도서지대를 휩쓸고 다니는 자가 있으면 도
적으로 취급하기로 되어 있다”
「對馬島人,釣魚者,受島主三着圖書文引,倒知世浦,納文引,萬戶改給文

引,孤草島定處外,勿許橫行,釣魚畢,環島知世浦,環萬戶文引,納稅漁,萬
戶於島主文引,回批着印,環府爲驗,若無文引者,稱不勝食浪,潛持兵器,橫
行邊島者,以賊論.」20)

여기에서 말하는 고・초도는 세종실록」에 “남해 가운데 있고 육지에서
30里 떨어진 곳에 있는데,累代동안 비워두어 居民이 아직 없다”고 하고
있을 뿐,더 상세한 설명이 없어 어느 섬인지 밝히기 어려우나 거문도라
는 라는 설21)과 經國大典에「孤島草島釣魚倭船」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
을 보면 孤草島는 孤島와 草島의 두 개 섬을 지칭한 것이 이라는 설22)이
있다.현재 海圖上에 나와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 속해 있는 거
문도 북쪽의 草島群島의 초도와 거문도의 옛 이름인 고도를 지칭한 것으
로 사료된다.현재의 거문도와 초도 주변수역을 통틀어서 지칭하지 않았
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앞에서 말한 왜인들의 漁稅는 처음에는 大船 500尾,中船 400尾,小船

300尾였으나 세종 24년 6월에 쓰시마도주의 요청에 의하여 각각 300尾,

20)『해동제국기』,신숙주,漁業禁止條約,한국명작대전집,대양서적,1972,154쪽.
21)『현대한국수산사』사단법인 수우회,고려서적,1987,170쪽,25줄.
22)『한국수산발달사』,「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박구병,247쪽,14～248쪽 7줄



150尾,100尾로 대폭 경감시겨 주었다.23)
위의 조약의 3조항과 1개의 벌칙 조항으로 만들어진 세종24년 9월의 조

약은 그 당시가 辛酉년이므로 「辛酉漁業條約」24)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孤・草島 釣魚條約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25) 한・일간에서의
최초의 어업조약으로 규정되어져 이 조약 내용과 벌칙사항에 따른 관리에
대한 기록은 후술하겠지만,조정에서의 대왜정책이 회유와 교린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였다는 인상은 금할 수가 없다.
또한 조선의 해양정책 경시의 일면을 보여 주는 단면을 엿볼 수가 있

다.삼면이 바다로 해변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연히 주식량을 농작
물에 의존하면서 해산물을 보충적 식량으로 생활을 영위해 왔음은 지역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따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지금과 같이 어자원을 국가의 천연자원으로서 생산 조장이나 자원을 관리
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은 사실상 전무하였고,조정의 어업에 관한 인식은
다만 오로지 징세 대상으로서의 어업의 존재를 허용한 것뿐이지 그 어장
들은 다시 공신,궁가,관아,지방 강호에 독점되어 가렴주구의 대상이었
다.26)여기서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을 지낸 호즈미신로쿠로우(穗積眞六郞)
의 「朝鮮水産의 發達과 日本」27)에서도 위의 언급한 사실이 조선에서
어업이 발달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종이 쓰시마민들이 불쌍해서 고・초도 어업

권을 허락해준 점에서도 그 당시의 조정의 쓰시마 정책을 감지할 수가 있
는 것이다.
요시다는 이 출어권을 획득한 조약을 일본어업개발사상 획기적인 의의

를 달고 있음을 논하고 있음28)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紛
爭惹起의 근저에는 항상 半漁半海賊的 경영이 잠재되어 있고,왜구적인

23)『세종실록』券之九十六,세종24년 6월 丙午
24)박구병,한국수산발달사에서 이 조약을 최초의 어업협약으로 강조하면서 신유어업협약으로 命
名한다.

25)『인문과학연구』제2집,조선대,「근대일본의 대한통어정책과 조선어촌과의 관계」,구양근,
1980,82쪽 참조

26)『漁業經濟史를 通해 본 韓國漁業制度 變遷의 100年』한규설,선학사,29쪽
27)『朝鮮水産의 發達과 日本』,재단법인 友邦協會,昭和43年(1968),27쪽
28)吉田敬市,앞의 책,83쪽 13～16



색채가 다분히 함포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그 일례로 세조7년 7월에
쓰시마어민 오모테아지라(表阿時羅)등이 조선인을 살해한 기록과 쓰시마
도주의 문인을 받고 無音島附近에서 조선어선 4척을 약탈하고 조선측에
체포 된 사실29)로 봐서도 왜인들의 조업성격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고・초도에서의 왜인들의 어업은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고・초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조(一本釣)나 연승(延繩)으로 통어와 밀어로써 계속되어져
왔고,위의 약정을 준수하면서 조업에 전념한 것은 아니었다.반어반해적
적 성격은 그대로 지닌 채 조업구역이 확장되고 그와 동시에 삼포 항거왜
인들의 인구도 점차 증가세로 나타나게 된다.성종6년(1475년)3월에 경상
도 관찰사가 보고한 삼포항거왜인의 戶口數를 표별로 표시하면 다음의
「표1」가 같다.
아래의 성종실록의 자료처럼 당시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들 중 어민은

어느 정도인지 가름할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5할로 봐도 호수 215,인
구 1,300여명,건강한 남성의 2할이 어업에 종사한다 해도 260여명이기 때
문에,하루아침에 유사시에는 경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것이다.

「표 1」 삼포 항거왜인의 호구수

「표1」출처 :「成宗實錄」券之五十三 成宗六年 三月 辛亥」

이상으로써 개략적으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왜인은 세종때부
터 남해안의 거문도(고도)・초도 주변해역에서 밀어와 어업권을 획득하고

29)吉田敬市,앞의 책,85쪽 10～15

戶口
浦別 戶口 寺院 人口

人 口 構 成
壯男 長女 老男 老女 弱男 弱女 壯僧 老僧 弱僧

釜山浦 88 3 350 125 132 6 8 40 34 5 - -
薺浦 308 11 1,731 607 605 33 19 234 187 41 - 5
鹽浦 34 1 128 42 43 8 8 14 12 - 1 -
合計 430 15 2,209 774 780 47 35 288 233 46 1 5



이주어민으로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한편으로는 반어반해적적인 약탈을
자행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행위는 조선중기 중종5년 삼포왜란이 발발
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333절절절...조조조선선선중중중기기기의의의 왜왜왜구구구와와와 삼삼삼포포포왜왜왜란란란

111...삼삼삼포포포왜왜왜란란란의의의 발발발발발발 동동동기기기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왜관에 거주하는 恒居倭人의 數도
점차 늘어났다.항거왜인에게는 쌀과 부식 등의 생필품은 물론 토지도 제
공되었다.왜인들이 늘어날수록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자 조선은 항거왜
인을 줄이고 접대를 간소화하는 등 긴축재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은 왜구화하여 조선의 선박과 어선을
습격하기도 하였다.조선이 더욱 강경하게 왜관과 일본인들을 통제하자
무력봉기를 단행하였다.삼포왜란으로 양국 국교는 단절되었고 이후 대일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왜변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대
일관계는 악화되고 임진왜란으로 결국 한반도가 초토화되었다.
이상이 개략적인 조선중기의 대일관계를 요점화 해본 것이다.조선중기

와 말기,특히 삼포왜란과 왜구와의 어업관계에서는,조선말기는 일본의
근대화와 맞물려 있는 시기이므로 조선중기로써 왜구와의 고찰을 매듭지
을까 한다. 그럼 먼저 삼포왜란의 발생배경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세종 초에는 삼포에 거주하는 항거왜인 수를 60호로 한정하였다.그러

나 항거왜인 수는 1466년～1494년의 약 30년 동안 2배 정도 늘어났다.수
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생활 안정을 위해 건너오는 일본인이 많았기 때문
이다.따라서 일본어민의 수와 어선도 점차 늘어 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항거왜인수가 늘어나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지도 늘어났다.그
래서 1494년에는 경작지에 대한 收稅가 이루어졌다.뿐만 아니라 호구조
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가 점점 엄격해졌다.연산군 때는 국가재정이 파탄



에 이르고,일본인에 대한 자세도 일관성을 잃어 갔다.
성종 이후 일본인에 대한 통제책이 더욱 강화되고,연산군 때는 실정으

로 재정이 악화되어 조선측의 통제가 강화되자 일본측의 저항도 강해져,
1474～1509년에 왜구의 약탈이 12회나 있었다.이건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그 외 약탈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이처
럼 일본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왜구의 침범이 잦아지면서,양국인들과 사
이에 충돌도 잦아졌다.또한 삼포 항거왜인도 불법출어,어로 허가구역 외
의 수역의 침범,살인,부랑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다.30)
중종3년(1508년)11월 2일에 제포에 인접한 가덕도에서 해적사건이 벌

어졌다.이에 경상도경차관 金謹思를 파견하여 삼포의 수장에게 경고를
하였다.그러나 이들 조사가 진행중에 전라도 보길도에서 제주도 貢馬를
운송하던 배가 습격 당하자,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왜관들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222...삼삼삼포포포왜왜왜란란란과과과 사사사량량량진진진 ・・・・을을을묘묘묘왜왜왜변변변
1509년 4월 6일 쓰시마도주 소키모리(宗材盛)가 죽자,그의 아들 요시모
리(宗義盛)의 도설을 받기 위해 모리아키(宗盛明)가 조선에 파견되었다.
제포와 부산포 항거왜인들은 모리아키에게 사정을 호소하고,도주에게 부
탁하여 무장봉기를 계획하였다.시모리는 200여 척의 선단을 파견하여,삼
포 항거왜인의 폭동을 도왔다.1510년 4월 4일 제포・부산포의 항거왜구
등 4천에서 5천명이 제포와 부산포를 공격하는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켰
다.이것이 삼포왜란이다.15일 만에 진압이 되었지만,조선인 272명이 피
살되고 민가 8백여 호가 불타고,일본인 선박 5척이 전파되고 3백 명이
참살되는 큰 사건이었다.조선은 삼포왜란이 발생하자 즉시 쓰시마와의
통교를 중단하였다.이 난은 조선 전기 조일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
건이었다.

30)박구병,앞의 책,257쪽



그렇지만 삼포왜란 이후에도 왜구들에 의한 왜변은 계속 일어났다.대
표적인 것으로 사량진왜변과 을묘왜변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사량진왜변은 1544년(중종 39)4월 왜선 20여 척이 경상도 사량진

을 침략・약탈해 간 사건이 일어났다.이 왜변의 주역은 삼포왜란과는 달
리 왜구의 일종으로,피해자수는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은 매우
컸다.당시 조정에서는 일본인의 도항을 일체 거절하는 절왜론(絶倭論)이
강하게 제기되어,양국관계는 단교상태가 되었다.무로마치(室町)막부,오
우치(大內)・쇼니(小貳)를 제외하고는 통교를 단절하였다.
사량진 왜변 후 명종 말년까지 30여 차례의 왜구침략이 있었다.그 가

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1555년(명종 10)에 일어난 을묘왜변이었다.일
본 고또(五島)지방에 근거를 둔 오우쵸(王直)을 비롯한 대해적단이 1555
년 5월 7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 달량포(전남 해남군 북평면)를 침략하여,
전라병사・장흥부사를 살해하고 영암까지 침입하였다.달량왜변에서 퇴각
한 해적은 6월말 1,000여 명의 해적을 이끌고 다시 제주도 禾北捕를 침입
하였다.1555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왜변을 을묘왜변이라 부른다.물론 여
기서 왜구들의 근거지는 서일본의 오키섬이나,오도열도 등이었고 쓰시마
를 습격한 후에 침략했다.

333...임임임신신신약약약조조조

왜란이 진압된지 1년 후에 일본 막부는 승려 호우츄(弸中)를 국왕사로
파견하여,강화안을 제시하고 통교 재개를 요청하였다.조선조정에서는 통
교단절이란 강경론도 제기되었으나,마침내 조건부로 화의에 응하였다.강
화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쓰시마도주가 삼포왜란 주모자의 목을 바
칠 것,잡혀간 사람을 송환할 것 등 조선측 요구조건을 이행하였다.
조선정부도 통교가 단절되어 남방의 후추・단목(丹木)의 수입이 어려워

졌으므로 완전한 단절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1512년(중종 7)에 임신약조를 체결하여 교역의 재개를 허락하였다.



약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삼포에서의 일본인 거주를 불허한다.
나.쓰시마도주의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줄인다.
다.도주의 歲賜米豆를 2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인다.
라.쓰시마도주의 特送船制를 폐지한다.
마.도주 일족과 수직인・수직서인의 歲遣船과 세사미두를 폐지한다.
바.도주 파견 이외의 사송선은 敵倭로 간주하여 처단한다.
사.일본 본토의 일본인 중 수직인・수도서인을 정리한다.
아.浦所와 海路를 제한한다.
차.국왕사를 제외한 상경하는 일본인의 무기 휴대를 금지한다 는 9개의
항목이었다.

삼포왜란 이전에 비해 교역조건을 대폭 제한하는 조선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조약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조약체결로 접대비용이 줄고
일본인의 무역 이익도 줄었지만,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
다.세견선 수는 210척에서 60척으로 줄었다.교역 규모가 크게 줄자,쓰
시마도주는 세견선의 증가,쓰시마내의 수직인・수도선인의 복권과 증가
등을 요구하면서,무역의 이익을 쓰시마에 집중시키려고 하였다.이에
1521년(중종 16)8월에는,임신약조에 의해 제포 한 곳으로 제한되었던 浦
所에 부산포를 추가하였다.

444...삼삼삼포포포왜왜왜란란란 이이이후후후의의의 일일일본본본인인인 어어어업업업

삼포왜란을 계기로 하여 한국해의 일부수역에서 획득하였던 일본인 어
업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말았다.중종 7년 對倭國交 再開時에 체결된
壬辰約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인의 삼포에서의 거주를 불허하고,쓰
시마도주의 파 송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가덕도부근에 來泊하는 것은 왜



구로 취급하고,통로는 제포에 이르는 직항로에 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移
住 또는 通漁形態의 어업을 막론하고 한국해에서의 어로는 불법화하였던
것이다.31)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는 지금의 자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는 자원을 보호하려는 차
원이 아니라,일본어민들이 왜구화 하여서 침략과 노략질을 병행하는 데
에서 파생되는 민생도탄과 치안부재 등의 이유로서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
었다.
삼포왜란의 발발에서 일본인들의 활약은 요시다(吉田敬市)의 조선수산

개발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의 수적인 증가로 인한 조선의
경제사정과 조약위반은 묵과하고 부산포 부산첨사 李友曾(왜란 발발시 피
살됨)의 실정과 조선관리의 압박,그리고 대마어민의 활약으로 변이 발생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32)여기서 대마어민의 활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쓰시마 병선을 의미하겠지만,이 왜란의 주원인은 어업에 있었다는
점이 왜란의 발발동기가 일본인들의 조약위반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사실
과 일치함에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삼포왜인의 어업도 반어반해적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던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조선시대에도 남해안에서의 어업이 왜구들
에 의해서 어업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해안지방의 촌락들은 황폐화
되었다.33)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가 일본의
시코쿠(四國)및 서해의 어부를 수로안내인으로 삼아 원정군을 파견했다
는 사실34)은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어민이 한국해에 꾸준히 출어하
여 우리나라 수로를 통달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민의 대외 출어를 금지하고,이에 호응하여
왜구들의 침공과 합법적인 통어는 단절되었으나 여전히 밀어적인 경영은
31)『중종실록』券之十六 중종7년 8월 辛酉
32)吉田敬市,앞의 책,89쪽1～6
33)박구병,앞의 책,20쪽 6～11
34)『대일본수산사』 41쪽,박구병 앞의 책,260쪽,13～15



명치유신 초까지 계속되었다.35)
이 쇄국정책으로 쓰시마 및 일본어업도 쇠퇴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이

는 호즈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어민들은 고려말기부터 한국해역에 진
출하고 있었지만,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으로 말미암아,이러한
이주어민도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결국 일본어민의 조선 이주
도 중지되어 버렸고 한국해역의 어업도 쇠퇴해 버리고 말았다.36)

35)橞積眞六郞,朝鮮水産의 發達과 日本,재단법인 友邦協會,昭和四十三年,27쪽 10～14
36)橞積眞六郞,앞의 책,27쪽 6～10.



ⅢⅢⅢ...한한한말말말의의의 일일일본본본어어어업업업의의의 성성성격격격

111절절절...메메메이이이지지지유유유신신신과과과 강강강화화화도도도 조조조약약약

111...메메메이이이지지지 유유유신신신

265년간의 도쿠가와 시대를 마감하고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은 근대화
과정을 거쳐 제국으로 도약하였다.메이지유신이 일본 어업 근대화에 끼
친 영향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1868년 1월의 메이지유신은 단순히 정치세력의 교체 이상의 것이었다.

최초의 정치적 결정은 천황・公家・다이묘(大命)그 대리인들로 이루어진
보수적인 연합을 낳았으며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경제적 개혁의 추세는
결과적으로 볼 때 막부의 파괴라는 단순한 행동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
다.유신을 주도해 온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국가를 서구
열강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이에 따라
그들은 ‘富國强兵’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선진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어업의

선진화 역시 부국강병의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서양 수준에 맞추어
재창조하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런 노력의 일환은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朗)가 말한 대로 민족주의

로 치닫게 된다는 점37)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결국 나중에 우
리나라가 식민지화되어서 일제의 병참기지화 하는데 어업 또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37)『일본문화사,』이에나가 사부로,이영 옮김,까치글방,1977,245쪽 19～23



222...조조조일일일수수수호호호조조조규규규(((강강강화화화도도도조조조약약약)))의의의 성성성립립립

1875년 9월의 운요호사건은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기 직전 일본의 외
무성 관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의 보고와 요청에서 비롯됐다.일본측
대표자인 모리야마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는 조선 측과의 회담이
난관에 봉착하자 외무성에 “군함을 파견해 쓰시마근해를 측량하면서 조선
의 내홍38)에 편승,협상을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건의서는 “지금 저
들이 서로 싸우며 쇄국파가 아직 그 기세를 되찾지 못할 때 힘을 사용한
다면 가벼운 힘의 과시로써도 목적을 이루기는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함 한 두 척을 급파해 … 우리의 힘을 저들에
게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일본 외교문서 제8
권).39)
일본 외무성은 이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75년 5월 운요호 등 3척
의 군함을 조선에 파견했다.倭船은 부산에서 훈도 현석훈을 승선시킨 상
태로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9월에는 강화도로 북상해 조선의 강화도 포
대를 습격하고 영종도를 점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요호 사건’또는 ‘강화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을 개국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메이지 정부는 구
로다 기요타카(黑田淸隆)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聲)를 正・副使로 한 사
절단을 군함 6척과 함께 조선에 파견했다.이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수호
조약체결에 있었다.조선과의 무역,日人의 거류지,연해 측량권 등이 보
장・확보되는 조약이었다.일본은 이를 운요호의 배상으로 간주하고 교섭
대표에게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고압적 수단,즉 무력을 써
서라도 관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40)조선은 결국 일본의 무력시위 앞에
굴복했다.강화도 조약이라는 韓日修好條規는 그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양국의 조약이 대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했다.게다

가 조선은 근대조약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다.그 결과

38)민승호(閔昇鎬)폭사사건
39)강재언,『한국 근대사』한울총서 79권,1990,34쪽.
40)강재언,앞의 책 35쪽.



맺어진 조약의 내용은 최악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이 구미열강에게서 당하면서 배운 지식을 그대로 조선에 써먹

은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일교섭을 맡았던 조선인 관료들은 쇄국
정책 하에서 외교교섭 및 무역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인해 조선은 근대 조약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일본

이 미국에 당한 것 이상으로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이후 독자적 국가운
영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222절절절...메메메이이이지지지시시시대대대 일일일본본본인인인 조조조선선선출출출어어어의의의 성성성격격격

111...메메메이이이지지지시시시대대대 초초초기기기의의의 조조조선선선출출출어어어(((통통통어어어시시시대대대)))

메이지유신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과의 접촉하는 빈도도 늘어나게 되고
일본인의 한국해에서의 어업진출에 따른 적극성이 활발하게 되면서, 메
이지 원년부터 30년까지,넓게 말하자면 일본 식민지로 떨어지는 시기까
지를 보통 通漁時代라고 말한다.일본을 근거지로 해서 조선에 출어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도쿠가와막부의 쇄국정책과 조선과의 우호를 위해서 표면적으
로는 조선 출어는 금지되어 있었지만,쓰시마를 비롯한 서일본의 어민들
은 밀어적인 어업은 계속 되어져 왔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보아 왔다.(앞
의 Ⅱ장 2절)1870년(고종8년)의 나카이에타로우요시(中家太郞吉)가 상어
어업을 목적으로 고또(五島)와 쓰시마를 거쳐서 입국하고,1875년의 해조
류 수입업자인 쓰시마 출신 오이케츄스케(大池忠助)가 부산에서 어업적
상업활동을 하였다.41)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보면 메이지시기 전에는 서일본이나 쓰시마・오키

41)吉田敬市,앞의 책,159쪽.穗積眞六郞,앞의 책,29쪽



등을 근거지로 해서 통어나 밀어적인 어업이나 어업관계를 이루어져 왔지
만,이 시대에는 부산을 근거지로 해서 어업 생산물을 집하하여 일본에
보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한 것이다.42)이는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구
한말의 사회적・경제적인 혼돈에서 일본인들이 밀어적인 활동이 별 단속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특히 오이케는 부산수산회사(釜山
水産會社)를 창립하여 그 당시 왕성한 어업경영을 하였다.
그리고 1877(고종14,명치10)년에 부산 근해에 히로시마현의 어업인 4인

이 입어하여 어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해 3월 다시 4인이 부산에 와서 상
어,도미 어로를 목적으로 하는 어장 조사를 위하여 통역관을 동반하여
인천까지 답사하고 동년 8월에 귀국했다.그 결과 1879년부터 낚시 입어
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43)
이 이외에도 다수의 일본인들이 왕래를 하여 일본에서는 통어라고 부르

지만 우리측에서 보면 입어자들이 사전에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합법적 절
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수산물 관계를 취급하여 많은 이익을 얻
었던 점이다.결국 해상에서의 노략질을 메이지유신과 한말의 불안정한
정국을 틈타서 일본정부의 비호 하에 묵인되고 장려된 밀매자임에 틀림이
없다.
일본내의 조업구역 분규와 신어업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좁은 어장

에서의 어업이 한계를 드러나고 있었고 해외로 어업이민이나 원양어업을
장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조선의 어장이었다.조선의
어장은 앞에서 누차 언급했지만 서일본에서는 어업에 대한 경험과 많은
자본력이 들지 않고서도 손쉽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어장이 펼
쳐지고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연유로 일본 영세어민들은 자연스럽게 남
해안의 황금어장으로 진출하게 된다.이것은 후에 조선총독부가 조사 파
악한 한국수산지 돌산군(현 여수시 돌산도)편에는 일본인이 定住하는 諸
島에 “島嶼가 수없이 많고 각종 수산물이 풍부하여,판로도 머지 않아서
(여수,광양,순천 등을 지칭)남해 유수의 좋은 어장으로서 알려져서 일

42)穗積眞六郞,앞의 책,29쪽
43)吉田敬市,앞의 책,160쪽.장수호『수산연구』15호,조선왕조 말기에 있어서 일본의 어업침략,
49～50쪽



본인의 어업은 끊임없이 발달을 해 왔다”고 여수근해의 황금어장에 무수
한 일본어선들이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여기에 이주한 일본어민들의
수는 漁戶는 635戶,어선원과 가족을 포함하여 1,986인이고,어선은234척
에 어망은 57통,漁箭 30坐이다.44)구한말의 정부의 무능과 관리들의 부
패,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함과 어울려져서 남해안을 초토화시키는
식민지어업 수탈의 서곡이 되었다.
이 무렵 조선의 남해안에 출아한 일본의 漁民들은 2～3개의 島內海로

이루어진 灣內가 광활하고 어떠한 풍파에도 대피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다수 어선의 錨地로 적합하여 그들 韓國海出漁 어민들 사이에 널리 소문
이 나있는 三島(巨文島로 東島,西島,古島),그리고 추자도 등을 出稼漁業
근거지로 하여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잦은 분쟁을 야기하면
서까지 우리의 어족자원을 마구잡이로 수탈해 갔다.45)이러한 메이지 시
대의 조선출어는 전후 일본어업의 구조변화 있어서 일본어업의 자본주의
발달에 대한 意義를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46)
이러한 밀매와 입어자를 양성화하고 더욱 합법화하게 되는 것은 1883년

7월의 조일무역장정 제41관의 체결에서 상호 입・출어를 인정한 이후부터
이다.그러므로 이전까지의 통어(입어)는 밀어임이 명확하다고 하겠다.이
런 사실은 『朝鮮水産開發史』에서 요시다도 인정을 하고 있다.47)
무역장정 제41관은 후술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일본인의 왜구적인 밀

어와 밀매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사실이다.그럼
이 불평등한 장정의 제41관이 어떻게 문서화되었는가를 강화도조약을 거
론하면서 논해 보기로 한다.

44)朝鮮總督府農商工部編纂,『韓國水産誌』 第三輯,朝鮮總督府印刷局印刷,179쪽 참조
45)『수산업사 연구』 제4권,1997,수산업사연구소.,「일제하 추자도 어민항쟁의 진상과 그 성
격」김승,141-142참고

46)新川傳助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동양경제신문사,1958,15쪽
47)吉田敬市,앞의 책,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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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적인 불평등 조약(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인한 일본 내에서의 산업
과 상업적인 반향은 어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급속하게 한국해에 출어
하는 어선들이 증가하는데 이는 일본의 어장이 협소한 요인도 있지만,밀
어와 통어를 거치면서 남해안에서 조업을 한 서일본인들의 황금어장에 대
한 기대와 고급 魚種들의 소문이 전해지면서 더 증가 추세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은 합법적인 아무런

조약이나 규약이 없었던 것이다.즉 한・일 양국간에 어업에 관해서는 하
등의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페리제독이 도쿄의 우라가(浦賀)만에 4척의 군함을 이끌

고 와서 불평등하게 맺은,일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美日和親條
約48)을 모델로 삼아서 역시 똑같이 조선에서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맺은
강화도 조약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어업에 관한 조약
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물론 이 시기에 서남일본인들의 생계에 어로 활
동의 중요성을 부과한 점도 있었겠지만,대륙 침략의 발판으로써 러시아
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고 북상하는 서구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상
에서의 어업적인 군사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국교가 회복되었지만 어업에 관한 조약의 필요

성에 따라서 1883(고종20,메이지16)년에 조선정부에 정식으로 통상조약체
결을 강요하여 동년 8월 27일에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조일통상
장정으로 약칭)중에 다음과 같은 어업에 관한 일관(一款)을 삽입하여 한
국해에서 일본인의 어업을 허가하였다.49)
이 통상장정에 의해서 일본어선들은 한국 출어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대

거 밀려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일본과 체결된 「通商章程」제41관(款)

48)전문과 본문 12개조로 구성된 이 조약으로 일본은 시모다(下田),하코네(箱根)등 2개의 항구를
개항해 식량,석탄,나무,식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표류・난파선원을 보호하고 미국인의 치
외법권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삽입되었다.

49)박구병『한국수산발달사』「韓海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수협중앙회,1966,266쪽.
橞積眞六郞,『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 28～ 29쪽.



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第四十一款」
准日本國漁船 於朝鮮國全羅慶尙江原咸鏡四道海濱 朝鮮國漁船

於日本國肥 前築前 石見長門出雲對馬海濱 往來捕漁 但不准私將貨物貿易
違者將本貨入官 賣買其所獲 魚類 不在批例 至其彼批應納漁稅 及其他細目
遵邃行兩年後 垓其 情況 更行行妥議酌定」50)

일본 어선은 조선의 전라・경상・강원・함경의 四道 연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고 조선국 어선도 일본국의 히젠(肥前)・이와미(石見)・나가토
(長門)・이즈모(出雲)・對馬島의 해안,즉 九州北部의 나가사키현,사가현,
후쿠오카현의 연안,일본 츄고쿠(中國)의 야마쿠치현・ 시마네현 및 쓰시
마(對馬島)연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

이 朝日通商章程의 체결에 의하여 처음으로 정식적인 한국해 출어의 권
리를 획득했다.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어획권의 相互互惠的 약정서처럼 보이지만,빈곤

과 학정으로 인해서 영세한 어민들이 자본력의 부족과 어업기술력의 부재
인 상태에서 일본연안까지 진출해서 조업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정
으로 봐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또한 오랜 기간 왜구들의 약탈과 원
양출어가 금지되어 온 조선 어민들이 바다 건너 일본 연안까지 출어할 수
도 없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사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본어장의 황폐화는 그

들의 어민들조차 버려 왔던 일본 연안어장에 조선어민들이 출어 할 필요
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원시적인 어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어민들의 실태와 능력을 고려해 볼 때,이 협정은 자국의 어민들을
한국해의 합법적인 출어를 위한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

50)大韓國政府財政顧問部編纂 『大韓國財政各種法規類』一二四四面.
박구병 앞의 책,267쪽 참고



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조선어민이 출어 할 수 있는 일본해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구하고,관동지역을 제외한 전 해역을 조선어민의 출어 지역으로 지정
하지 않고,히젠(肥前)・이와미(石見)・나가토(長門)・이즈모(出雲)・對馬
島의 해안 에 한정하여 지정한 것은 대등한 조약이라는 명분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불평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51)
여기에서 조선총독부 식산과장을 지낸 호즈미가 본 당시의 조선어업 실

태에 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조선에서는 어업이나 제염 등은
거의 국가가 취급하고,결국 어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백성은 거의 흥
미도 없고,국가로서도 어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라든지,그 어장의 권
리를 억압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었다.그러나,국가의 재원으로서
갖고는 있어도 양반이나 힘있는 자들이 連中 사유화하여,거의 국가가 마
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그러자 국가로서는 세금이 거둬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업이나 제염의 쪽에는 구멍이 생기게 되었다.더욱이 조선은 田
稅가 중심으로서,어업이나 제염 등에 거는 수산관계의 세금 등은 거의
큰 수입은 아니었다.그리고 거의 세금도 들어오지 않는 사업에 국가가
자금을 너무 들여서 크게 할 까닭도 없었다.결국 어업이나 제염업도 영
원히 발전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다52)”라고 조선의 어업의 현실과 발
달하지 못한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333...근근근대대대적적적 어어어업업업협협협정정정체체체결결결 ---「「「朝朝朝日日日通通通漁漁漁章章章程程程」」」

한국해에 출어한 일본 어민들의 입을 통하여 조선어장에 대한 소문이
널려 알려져서 매년 조선으로 출어하는 漁民數는 늘어만 가고,일본어민
들의 출어가 늘면서 나가사키(長崎縣)의 잠수기업자들이 제주도 근해로

51)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형성』보고서,2002144쪽 참조.박구병『韓・日近代
漁業關係硏究』 1876～1910년,부산수대연구보고 7집,1967,7쪽 참조

52)橞積眞六郞,「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友邦協會,昭和43년,27～28쪽 참고。 



들어와서 이곳의 전복을 주민들보다 10배의 작업량을 채취하자 생업에 위
협을 느낀 島民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53)
이런 만행 중에 濟州島民들의 거센 항의에 제주통어만은 1년 후로 유예

하는 「朝日通漁章程」이 체결되었다.한국해 출어에 따른 제반 규칙과
수칙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비교적 근대적 체제를 갖춘 어업협정이
1889년 11월 12일에 전문 12개조로 구성된 「朝鮮日本兩國通漁章程」54)
(약칭 조일통어장정)이다.
전문 12條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통어수속,어업세,부칙 등에

관한 것이며 비교적 근대적인 체제를 갖춘 어업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그러면 이 장정의 대략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제1조는 양국의 연안 三海里 以內에 어업을 하고자 하는 양국어선은 그
배의 크기,선주의 주소성명 및 승선인원을 자세히 기록하여 상대국관계
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어업면허장을 받아야 하고 조업시는
반드시 그 면허장을 휴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승선인수에 따른 세금액과 면허장의 유효기간이 만 일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어획물은 상대국해안지방에서 판매할 수 있으되 위생상의 견지

또는 기타 사고로 일반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어패류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4조는 고래만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지라도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상대국의 三海里內 연안에서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는 자원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금제에 위반하여 자원보존에 유

해한 방법으로써 어획을 하거나 일정한 어패류의 금어기에 어획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제6조는 통어장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지방관서의

관리는 자국의 3해리 이내의 연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상대국어선을 검
사할 수 있고 위반자가 있을 때는 억류할 수 있지만, 단 조선지방관이

53)『현대한국 수산사』사단법인 수우회,고려서적,1987,179쪽
54)일본 자료에서는 「日本朝鮮兩國通漁規則」으로 나와 있다.



일본어선을 억류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最寄일본영사관에 통지하
여 통어장정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는 규정이다.
제7조는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정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상대국

해안 3해리 내에서 어로를 하거나 어로를 하려고 할 때에는 5圓이상 15圓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어획물은 몰수한다는 것이다.
제8조는 각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즉 제1조의 허가장

을 휴대치 않은 자,제4조를 위반한 자,제6조의 지방관리의 검사를 거역
한 자는 일원이상 이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단 제4조를 위반하여 포
경을 한 자는 별도로 그 포획한 고래를 몰수하며,제1조의 승선인수를 속
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자는 부족 세금 액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하
고,제3조의 금제어패류를 판매하고 제5조의 자원보호에 유해한 어법으로
써 어획을 금제어패류를 포획한 자는 일본연안에서는 해당 지방규칙에 따
라 처벌하고 조선연안에서는 일원이상 이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동시
에 그 어획물은 몰수한다는 것이다.
제9조는 허가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상대국 해안 3해리에서 어패류를

포획하는 자는 그 어선 어구 및 어획물을 몰수한다.
제10조는 의정지방 외의 해안 3해리 이내에서 어패류를 포획하는 자는

그 어선 및 어획물을 몰수한다.
제11조는 이 장정에 의하여 처벌할 자는 일본국 연안에서는 일본지방재

판소에서 처리하고 조선국 연안에서는 그 지방관을 거쳐 가장 가까운 일
본영사관에 고소하여 재판케 한다는 것이다.
제12조는 이 장정 시행 후 다시금 증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일통어장정」은 1908년 한・일양국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
였다.
조일통어장정은 조선과 일본의 형평에 맞지 않고 일본어민들의 권익보

호에 치중한 불평등한 조약임을 알 수가 있다.이 약관의 규정은 일방적
으로 일본 어민의 한국해안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불평등조약)의 대표



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일본은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만,조선 측에서는 해상에서의 만국공법과 바다에서 선을
긋듯이 수역을 정하는 해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얼마나 있어서 체결을
했는지 의심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카와덴스케(新川傳助)가 “메이지이후,일본제국주의가 조선반도에서

만주로 신장하여 간 것은 어업의 해외진출의 방향을 결정지은 정치적・경
제적 요인이며,또한 어업에 있어서 자본제 경영 생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 되지만,일본정부가 명치 22년(1889년)11월,조선정부와의 사이에 체
결한 일본조선양국통상규칙 제1조는 영해 3해리 원칙을 국제적인 어업관
계에 적용한 최초의 것이다55)라고 알고 있듯이,비로소 조선의 영해를 3
해리로 인정하고,합법적이고 배타적인 침략적으로 한국해를 지배하기 시
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6)
4조의 규정 중 조선에서의 고래에 대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마치 염려

라도 하듯이,고래만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지라도 특별한 허가를 받
지 않고서는 상대국의 3해리내 연안에서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
는 것은 일본의 어업근대화에서 후술하겠지만,서구 열강들과 러시아의
포경업이 어업을 군사화 하여 해군으로서 이용하면 인접국의 해도나 해상
에서의 경험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나아가 일본의 군국
주의화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포석을 깔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조의 규정은 조선 어민은 억류할 수가 있지만 조선지방관이 일본어선을
억류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가장 가까운 일본영사관에 통지하여
통어장정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는 규정이다.또한 11조에서도 보듯이
처벌할 자는 일본국 연안에서는 일본지방재판소에서 처리하고 조선국 연
안에서는 그 지방관을 거쳐 가장 가까운 일본영사관에 고소하여 재판케
한다는 것이다.우리 어선은 그들이 직접 재판을 행하고,조선에서 위반한
일본 어선은 일본영사관에서 고소하여 재판한다는 불평등한 규정의 극치
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 일본
이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개국을 강요당하면서 배운 불평등조약이나 협정

55)新川傳助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동양경제신문사,1958,37쪽
56)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형성』보고사,2002,146쪽 참조



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가 조선에서 그대로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이 장정의 문제점으로서 여박동은 “어업세가 지나치게 과소하

게 책정되었다는 점과 처벌규정이 너무 관대하다는 점이다.어업세는 어
선 당 승조원 10인 이상은 일본 은화 10엔,5인 이상 9인 이하는 5엔,4인
이하는 3엔으로 정하고 면허 기간을 만 1년으로 규정(제 2조)하고 있어,
당시의 일본 잠수기선 1척 당 1개월 간의 제 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이 34
0～350엔이 보통이었으므로,어선 1척 당 연간 어업세 3～10엔은 과소 책
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처벌규정에 있어서는,규칙
위반자의 처벌을 조선인은 일본 국내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일본인은 일본
의 영사재판에 맡겼으며(제 11조),정식 통어수속 없이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밀어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어업세와 비슷한 금액의 경미한 벌금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이 규정은 1909년 3월 말까지 약 20년간
효력을 지속하였다.57)
이 통어장정이 체결된 후에 일본의 수산업은 비약적인 발달을 하게 된
다.호즈미가 강술한 바와 같이 “이 통어장정이 체결된 후,청일・러일전
쟁을 치르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어장이 조금씩 좁아지게 되자 외
부로 나가야만 하는 정세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그래서 하나는 트롤
같은 큰 자본을 들어서 나가게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영세어민
을 어디론가 출어 시켜야만 했었다.이러한 정세에서 일본어업은 대자본
에 의한 자본주의적인 기업발전과 영세어민의 出稼라는 兩方의 발전형태
가 취해지게 되고,또 각자에게 맞는 어장을 찾지 않으면 않게 되었다.대
자본은 점점 남양방면의 어장에 진출하게 되고,영세어민 쪽은 조선의 어
장으로 뻗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되었다58)”고 당시의 일본
어민들의 해외어장 개척과 조선의 어장 진출에 관하여,자본력의 차이점
에서 영세어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본과 경비가 들지 않는 조선어장
의 선호도를 서술하고 있다.

57)여박동,앞의 책,146쪽 참고.박구병 앞의 부산수대 연구보고 7집,18쪽 참조
58)橞積眞六郞,『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友邦協會,31쪽 참조.



333절절절...메메메이이이지지지시시시대대대 일일일본본본어어어민민민의의의 통통통어어어와와와 이이이주주주어어어업업업의의의 성성성격격격

111...메메메이이이지지지시시시대대대 통통통어어어상상상의의의 문문문제제제

대체로 일본의 산업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써 해외발전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농업의 방면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진출하여 발전의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어업에서는 각 縣에서 별
도로 추진하였다.예를 들자면 광산의 경우를 봐도 각 縣에서 개별로 나
간다는 식은 있을 리가 없었다.그렇지만 어업만큼은 국가 뿐 만이 아니
라,각 현에도 그들 현의 어민들의 진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행정상
하나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기대지 않고,각 府・縣이 어떻게 하
던지 한국해역에서 그들의 어업을 발전시키려고 아주 열심히 하게 된 이
유이다.그래서 결국,한국해통어조합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이 단
체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게 한 이유이다.한국 남해안에 진출한 漁民
에 대하여도,가능한 한 자금의 편의에서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편의를
주고,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각 府縣을 단위로서 적극적으로 通漁를 장려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어의 장려에도 불구하고 점차 한국해에서 좀 더 적극

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곧 어민들을 이주시켜서 어업을 영위시
켜 나가는 이주어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럼 요시다가 주장하는 통어상의 문제와 일본이 이주어촌을 필요로 한

동기와 이유를 4가지로 말한 것을 살펴보자.59)

첫째,초기의 통어는 대게 영세어민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왕복에
많은 일수를 요하였으며,어선의 조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60)
또한 대부분이 단일 경영이었기 때문에 적기에 어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타직으로 전환이 곤란하고,때로는 漁期를 잃어버리는 자가 많았다.그리
고 어업자는 대부분이 장년의 남자이며,더구나 장기에 걸쳐 이 지역에서

59)吉田敬市 앞의 책,247～248쪽 참고
60)『玄界の漁撈民俗』,楠本 正,「宗像の漁」1993,海鳥社,97쪽 참고.



활약하기 때문에 풍기 문란이나 사회적으로 우려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통어에서 이주어촌의 경영으로 일보 전진하게 되었다.
둘째,러일전쟁 경부터 인구증가나 자본주의적 경제의 발전 등으로 대만,
사할린 등으로 식민적 이주가 성행하게 되었다.이러한 경향은 조선방면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농업이민과 상응하는 이주어촌의 건설이 이루
어지게 되었다.
셋째,청일・러일 전쟁시에는 이들 조선출어 일본인은 군수식량의 조달

에 협력하였으며,일보 전진하여 동아정책의 관점에서 조선에 있어서의
이주어촌의 건설은 허술하게 다룰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
넷째,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자,통감부를 설치하여 산업 경제방면

에서 근본적인 적극 개발책을 수립하였다.어업방면에서는 1908년 한국어
업법을 발포하여,조선에 있어서의 어업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
다.그 결과 종래 한국 궁내부의 직할어장 또는 부호 양반 등의 독점물이
었던 중요어장은 널리 韓日 兩國人에 개방되었다.
그러다 1899년(明治32)6월에 농상무성 수산국장인 마키나오마사(牧朴

眞)가 조선연안을 시찰하고 돌아가 13府縣의 조선출어 관계자들을 모아놓
고 후쿠오카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61). 이러한 연유에 일본정부로서도
조선으로 어민을 출어 시키려는 하였지만,縣으로써도 정부에 대항해서
자기들 현의 어민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보내려는 기운이 점점 강하게 되고
이것이 열심히 지도 장려를 시작한 이유이다. 그 중에 오카야마현 등은
특히 열심히 했지만,그런 지도 장려 결과 1899년(明治33)경에는 보조를
해주고,장려를 해서 통어에 나갔던 府縣이 1府 23縣이 되고,통어하는 어
선의 수가 6천 척에 2만 수천의 사람이 통어에 해당되었다고 하는 상태에
이르러 왔다고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일본어민의 한국해역으로의 통어하는 데는 매우 발달해

왔지만,고기를 잡아서 팔아 치우는 근거지는 없었다.그럼으로써 일본어
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통어로서 어획할 수 있는 것은 어획하지만 그 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61)吉田敬市 앞의 책 167쪽 참조,橞積眞六郞,『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友邦協會,32ㅉ족 참고



신카와의 조선출어 운반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조선출어가 발달을
하기 위한 불가분의 조건으로서 독립적인 상업자본을 가진 운반선을 필요
로한 경제적 근거지는 운반선이 이 독립의 상업자본으로서 기능을 한 최
초라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이 상업자본은 드디어 산업자본으로 전
환 되여 현재의 일본어업의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발
전했다”62)고 하고 이 운반선의 필요로서 최초의 동력 운반선인 第1新生丸
이 1907년에 만들어져 조선어장에 진출하여 발전시켰다.63)고 운반선이 한
국해에서 일본어업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어민들의 조선이주어촌 통어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

해와 단점들 -운반선 문제,언어상 소통장애 기타-보완하고 요시다가
언급한 대로 동아정책의 하나인 식민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적극성이 보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술한 동기 중에서도 일본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이주정책과 일본어장의 황폐화와 대비해서 조선내의 좋은 어장 등 어
업상의 유리한 조건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2...이이이주주주어어어촌촌촌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대대대두두두

이처럼 일본어민의 한국해에서 통어는 꾸준히 성황을 이루게 되지만 이
윽고 통어의 발달이 자연적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그것은 하나는 통어 그 자체가 근거지 없이 조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이고,더 큰 하나의 이유는 러일전
쟁후 일본의 승리로 인하여 조선이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 놓여 1900년에
조일어업협정을 개정해서 이전에는 전라・경상도에 국한 된 근거지가 전
조선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계속적으로 1908년에 한일어업협정64)이

62)新川傳助,『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동양경제신문사,1958,129쪽 참고
63)玄界の漁撈民俗』,楠本 正,「宗像の漁」1993,海鳥社,92쪽 참고..
64)1909년 11월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 한국어업법의 제정으로 일본어민에게 조선인과 마찬
가지의 어업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이를 계기로 통어시대에서 정착어업인 이주어촌시



체결되어,처음으로 어업권이 조선인과 일본인에게도 인정되었다.그렇게
되자 부단히 불편한 통어라는 형식은 소용없게 되어버렸고 근거지 정착이
라는 편리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그러나 통어가 결코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고 각 현이 주체가 되어,역시 통어는 계속되어 왔지만,이젠 통
어보다도 조선을 근거지로 하는 이주어업이 발달하게 되었고,또한 이주
어촌이 점점 정착형태로 변하여 갔다.65)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인 통어 어민의 이주어촌이 시작되기 시작하

였지만,그런 경향은 이미 조선말기부터 있었던 일이다.이주어촌은 어떤
개인이 스스로의 발의로서 이주어촌을 만들었던 것도 있었지만,각 현에
서 통어를 장려해 왔었던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해서 보조를
해 만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다.결국 이 두 가지의 경향으로 만들어져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 보조이주어촌이라는 것은 서류상,도면
상의 계획뿐인 것도 많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다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
다.물론 그런 이주어업에 관한 指導나 근거지의 선정을 정부에서 해주고,
감독자를 배치해 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결국은 어업기지로써 훌
륭한 위치와 견실한 어업감독자가 있고,더욱이 일본의 보조단체를 통해
서 자금융통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그러나 그런 지원이 갖추어져 특별
히 잘 되고 있었던 곳은 그 수가 많지 않았다.이런 지원이 잘되고 규범
적인 자유이주어촌으로서 언제나 인용되는 곳이 오카야마현의 이주어촌인
경상남도 통영군의 미륵도이다.또한 방어진,포항,감포,추자도,주문진,
구룡포 등 좋은 어장에 위치한 어업근거지,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는 개
항지,뱀장어 양식지,건새우 제조지,포항,서수라 등의 정치망 어장 등도
어민이 경제적 이익을 찾아 건설한 어촌형태였다.66)여기에서 자율적인
이주어촌과 정부에서 장려하는 보조이주어촌이 대두된다.
이런 일본정부의 보조이주어촌의 의도와 목적은 다분히 제국주의적 침

략과 식민지배의 첨병으로서 구실을 담당해 간 것이므로 식민정책의 일환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가 열린다.

65)여박동,『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122～123쪽 참고.
66)김수희,『수산업사 연구』 제2권,「일제하의 일본인 이주어촌의 존재형태」1995.8,수산업사
연구소 162～163쪽 참조



ⅣⅣⅣ...일일일본본본의의의 제제제국국국주주주의의의 어어어업업업식식식민민민정정정책책책

111절절절 ...일일일본본본의의의 부부부국국국강강강병병병책책책과과과 어어어업업업

111...부부부국국국강강강병병병책책책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어어어업업업 발발발전전전론론론

근대 일본의 어업의 발전은 메이지유신을 이끌어 낸 소수의 엘리트들
이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쿠가와 막부말기에 외국의 문물을 잘 받아들여 막부에 대항하는
세력인 샤쓰마,죠슈,히젠 등의 번에서 이런 부국강병책으로 선진문명을
배우고 외국의 우수한 수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학까지 보냈다.
이런 선각자들이 세계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수산업의 부국강병책으로

서 일본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시아의 맹주를 주창한 사람이 후지
카와 산케이(滕川三溪, 1818-1891), 세키자와 메이세이(關澤明淸,
1843-1897)등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후지카와의 「水産富國强兵論」에서도 유럽의 어업

사정을 통달하고 어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그는 “英米의 부강은
그 유래하는 바를 살펴보면,海島를 열어,海利를 거두어 들여,이로서 무
역을 열고 있는데 있다.지금 전 지구를 3분하면,1분은 국토이고,2분은
해양이다.일본은 국토의 천 분의 일에 거하고 있다.지금 활발하게 선박
을 내어 海利를 거두어 들여,천 분의 일로써 국용으로 전 지구의 3분의
2를 사용한다,또한 좋지 않은가.그러므로 이르기를,부강의 術은 항해의
법에 있다고-무역의 利는 가는 데에 있고,오는 데에 있지 않으므로,선
박을 많이 해외에 보내는 것,이것이 급무이다.말할 것도 없이 신의 나라
(神州)의 영기가 모이는 곳,동양에 흘립(屹立)하여,사면이 바다로서,참
으로 하늘이 대복전을 부여한 곳이다67)고 일본의 지리적 여건에서도 해

67)桑田透一『海の先覺者藤川三溪伝』,水産社,1940,177～178쪽.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
와 이주어촌 형성』61～62,재인용.



양의 중요성과 부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또한 “서양은 해군을 양성하여,그 비용은 이를 海利에서 취한다고 듣

고 있다.과연 이 말과 같다면,우리도 역시 해군을 전 지구의 3분의 2에
양성하여,천하 무비의 강국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이 업
의 일으킴과 일으키지 않음은 실로 국가의 성쇠에 관계되는 일이다.원컨
대,국가를 위하여 이 興業을 일으키기를 바란다68)”고 강론하면서 어업을
통한 이익을 부국강병으로 연계시키자는 주장이다.

222...제제제국국국주주주의의의 국국국가가가발발발전전전론론론과과과 한한한국국국해해해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수산업 지도자인 세키자와의 어업관은 부국
강병으로서의 어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역시 세키자와는 철저한 힘의
논리를 해군과 어업에 접목하여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약과 공
법에 있어서 「벌과 전갈의 작은 벌레도 독이 있어서 몸은 지킨다」는 비
유를 하면서 힘이 있어야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한다는 철저한 힘의 논리
를 주장하면서,해군을 강하게 키우는 데는 어업 만한 것이 없다고 역설
했다.69)
이것은 『조선통어사정』에서도 한국해가 일본의 국방에 있어서 중요성

을 알고 한국해 출어를 장려하고 보호 할 것을 주장했다.
즉,“국가적 관념으로 하여 한국해 어업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을 알 수 있다.조선의 바다가 8도를 둘러싸 심히 광막하다 하여도,쓰시
마와 마주하는 곳의 경우는 일본해의 인후를 죄어,경비상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요충지이므로,쓰시마에서는 이미 육・해군이 이에 대비하고 있
으나,원래 지세의 형세로 보아 육군보다 해군에 무게를 두어야 할 곳이
다.그런데 해군의 준비는 아직 충실하다고 말하기는 할 수 없다.비록 충
실하다고 하여도,만약 一朝의 유사시에 당하여서는 더욱 이를 보완하는

68)桑田透一 앞의 책,177～178.앞의 책,179～180.여박동,앞의 책,62쪽 참고
69)桑田透一 앞의 책,177～178쪽.



바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어업자는 항상 해상에 질주하여 질풍홍파(疾風
洪波)를 무릅쓸 뿐만 아니라,능히 조류의 완급,해저의 심천,암초의 유
무 등을 숙지하고 있어,군사상 이를 이용하면 대단히 편리할 뿐만 아니
라,취하여 해병으로 삼는 데에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
므로 저 구미제국에서도 모두 힘을 다하여 어업을 보호 장려한다.(중략)
특히 경비상 그 인후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에 있어서야,더욱이 조선남
부의 해상은 무수한 島嶼가 있어 기포성산(碁布星散)과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수로가 착잡하여 달리 그 예를 볼 수 없는 곳이다.현금의 해
도는 이를 실지에 비추어 오류가 하나 둘이 아니며,아직 실측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이를 정사명핵(精査明覈,자세히 조사하여 실
상을 밝힌다)하는 것은 실로 긴요한 일이다.(중략)조선정부는 물론 제 외
국과의 교제상의 형편도 있으므로 반드시 뜻대로 신속하게 하게 하기 어
려운 사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증도 없으므로,어업자를 방하여 그 사이
에 업을 영위하게 하여 부지불식간에 海里를 암숙시켜 活海圖를 다수 양
성하는 것과 같은 속공이 있어야 한다.그래서 암숙하기를 기다려 이를
지상의 해도로 하고자 할 때 그들을 사역하면 일이 몹시 용이 할 뿐만 아
니라 완급이 있을 때 채용하여 해병으로 이용하여야 하며,물길 안내로도
이용하여야 하며,첩자로 하는 데도 족할 것이다.이것은 경비상에서 보아
도 한국해 어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까닭이다.”70)고 주창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정세 상에서,만약 눈을 원대한 점에 두어,대세를 관찰하

면,러시아가 이미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에 착수하여,조만간 반드시 준공
을 볼 것이며 낙성하게 되면,동아무역상의 장세가 일변하여 諸外國의 선
박이 일본해를 거쳐 블라디보스톡 등에 향하는 것이 점차 빈번하게 될 것
이라 믿는다.그러면 한국해,특히 쓰시마와 부산간의 근방은 그 통로가
되니 어찌 경시할 수 있을 것인가.또한 그 때에는 제 외국의 어선이 많
이 모이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그 사이의 바다는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대구와 고래 등의 좋은 어장으로서 시베리아 철도로 그 어획물의

70)關澤明淸,竹內邦香 공저 『朝鮮通漁事情』1893,3～4쪽.여박동,『일제의 조선어업
지배와 이주어촌 형성』재인용,33쪽 참고.



판로에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본방(일본)은 그에 앞서 미리
해상어업의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국권상 결코 안심하지 못할 바가 있
는 것이다.”71)고 강변하였다.
조선의 지리적인 역할과 한국해의 중요성을 어업적인 경제적인 가치 뿐

만 아니라 국방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본국가 발전의 대
계로 삼았다.
결국 이 당시의 어업의 근대화의 저변에는 침략자로서의 본성과 구미
열강에서 보아 왔듯이 제국주의적인 국가발전론을 어업에서 찾았다고 볼
수가 있다.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에서도 조선통어 어민들
을 수로안내인으로 삼아서 조선을 침공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아니 할 수
없다.남의 나라에 몰래 측량하여,일본의 힘이 강해지면 조선을 식민화
하여 일본의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전초전으로 조선의 바다를 제물로 삼고
한국해 어업을 장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이 조선에서 어업
의 장려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의 남하 팽창정책에 대비
하여 일본이 제국주의화 하는 데에 대한 걸림돌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
원도 무시 할 수가 없다.동해의 포경업에서 러시아의 해군으로 이용하였
기 때문에 더 더욱 일본은 이에 대한 국방에 관한 어업의 장려를 한국해
에서 찾았던 것이다.이런 연유로 세키자와는 한국해 어업의 장려 보호를
국가적 관념으로 삼았던 것이다.

222절절절...어어어업업업식식식민민민정정정책책책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보보보조조조이이이주주주어어어촌촌촌 형형형성성성과과과정정정

111...식식식민민민지지지 어어어업업업화화화 과과과정정정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보보보조조조이이이주주주어어어촌촌촌

앞에서 논한 자유이주어촌과 마찬가지로 일본어민의 한국해 보조이주어
촌의 형성 초기에도 주로 한국해에 통어 할 때의 근거지의 필요성에 의하

71)세키자와 공저,앞의 책,4～6쪽.여박동,앞의 책,33～34쪽 참고.



여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곧 한국해에서 통어 조업하는 동안에 단점과 폐
해를 시정하고,나아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의 저지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
화하는 제국주의적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이런 보조이주어
촌은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조선어장의 개발 근거지로서 이용
되었다.거문도와 같은 어업근거지 이주어촌에는 병원,목욕탕,유곽 등
근대적 시설이 설비되어,일본인 어업자들은 어업상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었다.72)
그리고 메이지 30년경에 들어서면 일본의 연해어장은 포화상태와 자원

고갈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는다.도쿠가와 막부시대부터 메이지 초기에
이르기까지 융성했던 연안어장들이 남획으로 인하여 연안회유를 감소시키
고,경영조직의 불합리로 연이어 쇠퇴함이 원양어업으로 전환하게 된 동
기이다.73)
이러한 국내 사정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해 통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러일전쟁 이전까지에 있어서는 일본원양어업(연해주
와 사할린)이 유일한 것이었다.특히 러일전쟁 이후의 경제침략에 있어서
김운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에서 수산침략에 대해서 “어장에
있어서도 일제는 1908년 「한일어업협정」을 강요하여 「한일어민의 보호
취제」라는 명목하에 일본인어민의 ‘한국해수산조합’에는 매년 보조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어업의 실권을 장악하게 했으며 한국어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억압하였다.또 소위 한국어업법」도 공포
하여 어업의 면허제도는 허가제를 실시했는데 1909년 현재의 허가 수는
한국인 5,436인에 대하여 일본인 2,861인에 달하였으나 한국인의 어선 수
12,567척,인원 75,063인에 대해서 일본인의 어선 수는 3,755척,인원
15,749인으로 小漁船 수가 3.3배,인원이 4.8배나 되는 한국인 어업이 그
어선장비의 낙후와 기술의 후진으로 그 어획고에 있어서 일본인 어업과
거의 동일한 정도이고 따라서 1인당 평균 어획고가 일본인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74)고 어업수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일본은 청일전

72)최길성 『日帝時代 한 漁村의 文化變容』,아세아문화사.
73)谷川英一 공저,『新編 水産學通論』昭和54년(1979),恒星社厚生閣版,94쪽 참고.
74)金素雲,『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博英社,1986,154～155쪽 참고.



쟁(1894～1895)을 거치면서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발언권의 증대 및
일본국력의 외연적 신장과 보조를 맞추어 조선통어는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 장려를 하는 정책으로 나
왔다.75)이러한 결과로 증가 추세에 있던 조선 이주어촌과 통어는 한층
박차를 가한 탓에 계속적으로 일본어민들의 수는 늘어만 갔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이에 일본은 점점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

성을 들어내고 한반도에서의 발언권의 강화로 그들의 통어구역을 다시 황
해,평안,충청도 연안까지 확장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이처럼 러일전쟁
이후로는 한국해 전역을 그의 독점적 지배하에 두게 되면서부터는 그들의
한국해 통어는 급격히 발달해 갔다.러일전쟁에 있어서는 군량조달을 위
한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했고,또 전후 일본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달은
그 基底인 저임금노동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욱 많은 염가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므로 외지 출어가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76)

222...이이이주주주어어어촌촌촌건건건설설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식식식민민민지지지 정정정책책책

어업침략과 수탈의 과정에서 한국해의 보조이주어촌의 형성은 식민정
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추진
되었다.그리고 일본정부의 지원 정책중 중요한 것은 원양어업장려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 출어를 조장한 최초의
정책이기 때문이다.이 원양어업장려법은 청일전쟁 이후 외연적 신장과
보조를 맞추어 한국해 통어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일본정부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따라 국가권력의 배경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진 법이다.
이러한 의도 하에 러일전쟁중인 1904년 12월에 일본정부는 농상무성기

사 시모(下啓助)와 同期인 야마와키(山脇宗次)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주어

75)박구병,『한국수산개발사』,「한해에 있어서의 일본인 어업」,293쪽 참고.
76)박구병,앞의 책,311～312쪽 참고.



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였다.그들의 조사보고는 그 다음해인 1905
년 4월에 『韓國水産業調査報告』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77)이 보고서
에 의하면 “此際에 아국 어민을 기국에 이주시키는 것은 가장 긴급한 일
이라고 믿는다.연해의 주요한 곳을 택하여 그곳에 하나의 아국 어민의
촌락을 형성하면 一時의 통어자와는 달리 각종의 어업이 자연적으로 점차
개발될 것이며 그 촌락에 적당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통어자에게도 需用
品의 공급,어류의 판매제조 등에 적지 않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주어업은 간접적으로 통어의 장려도 되는 것이다78)라고 하여 이주어촌
이 통어상에도 필요하고 이주어촌 건설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조사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의 연구보고서에도 한국연안의 어업수탈과 어업 식민화의

의도는 명백하게 나와 있다.“장래 영원의 이익을 증진하고,피아의 행복
을 향유하게 하려면 다음의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79)고 하여 이주어촌
건설에 대한 일본정부의 식민지 정책을 엿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一.이주민을 장려하여 한국 각지에 일본인의 취락을 만들 것.
二.한국연해에 우리(일본)어촌을 조직하여,어민으로 하여금 점차 한국
의 풍습에 익숙하게(慣熟)하는 것과 동시에,한국민을 일본풍에 동화
시키는 것에 힘을 기울일 것.

三.前二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채택할 것.
가.어업근거지를 정부에서 설치할 것.
나.감독자를 두어,각지에서 이주해 오는 어민을 통일정리해서 질서 있
는 어촌을 형성할 것.

다.근거지는 어업을 위한 開市場으로 간주해,일본선박의 출입을 자유
롭게 할 것.

라.한국이주를 바라는 지방을 통일하여 그 단결을 꾀할 것

77)박구병 앞의 책,318쪽.여박동 앞의 책,127～129쪽 참고.
78)박구병,앞의 책,318쪽 참조.
79)吉田敬市,앞의 책,248～249쪽 참조.



마.前各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청은 상당한 비용
을 지출해야 할 것.

四.정부는 재정의 사정에 의해 거액의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더라도,더 더
욱 다음의 시설을 위해 필요 있는 것.
가.상당한 선박을 이용하여 전문기술자를 승선시켜,조류・低質 등 어장
의 상황 또는 수족의 종류・분포 등을 조사해,이것을 공시해 일반의
방침을 정하게 할 것.

나.통어자 또는 이주민의 조합을 결성하게 할 것.
다.이주지에서 단속 내지 업무의 지도를 하게 할 것.80)

이러한 조사의 결과 이 조사보고서는 이주어촌의 설정의 필요와 그
구체적인 경영방안에 관해서 후일 최고의 지침서가 되었다.또,정부는 원
양어업보조규칙을 한국연안 출어에도 적용하여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
불해서 그 발전을 꾀한 것은,한국해 어업이 단순히 경제적 의의뿐만 아
니라,국가적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국해에서의 일본의 의도가 어
떤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81)
또한 계속적으로 어업근거지 선정의 표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① 어장에 가깝고,출입에 편리할 것
② 어선을 계류할 항만이 있을 것
③ 어획물 판매에 상당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거나,혹은 시장에 가까운
지점일 것

④ 어가 기타의 설비를 이루고 있는 외에 채원(菜園)으로 할 수 있는 다소
의 여지가 있을 것

⑤ 신탄(薪炭)과 음료수를 얻기에 편리할 것
⑥ 漁期 외의 계절에 할 수 있는 상당한 부업을 얻기에 편리할 것82)등

80)吉田敬市,앞의 책,249～250쪽,여박동,앞의 책 127～128족 참고.新川傳助,『日本
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發達』， 東洋經濟新報社,1958,1176～118쪽 참고.

81)吉田敬市,앞의 책,250쪽 참고.
82)下啓助・山脇宗次『한국수산업조사보고』1905,1쪽.吉田敬市,앞의 책,240～250쪽
참고



에 관하여 조사 파악하여 기술하고 잇다.

이러한 정부와 각 현의 상호 일치된 노력으로 한국해의 출어는 적극적
으로 활동하게 되고 어업권의 획득과 이주어촌의 건설도 늘어만 갔다.히
로시마현,나가사키현,미시마현,야마구치현 등 한해와 근접한 서일본의
현에서 이주어촌의 건설을 위하여 어업권의 획득에 분주했다.「표2」를
참고로 보면 1910년대에서 1911년대의 식민지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다가
점차 안정된 추세를 볼 수가 있다.역시 광분적인 어업에 관한 이권획득
도 한일합방이나 어업령의 발포 등에 의해서 점차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
다는 것을 나타난다.결국 이것은 시대적인 유행으로 끝이 난 것은,교통
의 불편이나 지방 도적들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매력을 잃고 만 것이라
할 수가 있겠다.

「표 2」이주어촌 건설의 어업권 획득수

출처 :朝鮮水産開發史,府縣漁業團獲得漁業圈數,吉田敬市 著

333...이이이주주주어어어촌촌촌 실실실패패패의의의 원원원인인인

일본은 한국의 전 연안어장에서 일본측의 끊임없이 합법적인 조업을 가
장한 어업수탈의 목적으로 이주어촌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통어를 하고 있
었다.당시의 통어선 수는 매년 급증하여 갔다.1904년도에 1,581척에서
1906년에는 2,747척으로 증가되고,1908년에는 3,899척,1910년에는 3,960
척으로 급증하고 있다.역시「표3」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획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新川傳助,앞의 책,118～119참조.

년도 1899 1910 1911 1925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계

허가수 12 19 88 96 31 7 1 3 0 2 2 261



「표3」 通漁船數,人員 및 漁獲

출처 :朝鮮統治關係資料 『朝鮮財政・金融發達史』,
「統監府時代の財政」,社團法人 友邦協會,1974.

이러한 한말의 자유로운 통어선의 증가와 이주어촌의 형성이 단지 어업
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제국주의화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어업전진기지
의 차원을 넘어서 일본의 침략적 발판으로 삼아서 동아시아를 침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식민지지배의 첨병의 역할을 어업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논리는 신타로의「일본어업에 있어서 자본주의
의 발달」에서도 잘 서술하고 있다.
“근거지(이주어촌)는 어업전문의 경영체를 위한 기지가 아니라,농업 또
는 그 밖의 계절성 산업을 겸업하는 어민,따라서 일반적으로는 農漁兼營
의 「농업적어업」을 가행(稼行)하는 자를 전제로 하는 점이고,또한 그
조치는 이들 어민의 집단적 이주이다.이런 이주집단을 통하여 조선인을
日本國風으로 동화하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이주어민이 아니라,어업 또
는 개별의 제국주의정책의 第一線部隊의 병사들로 차지되는 것이다.(중략)
이주어민은 경영적으로는 조선인 동업자와 동열의 지위에 서서 경쟁을 해
야 하는 탓에 조선인의 직장을 침탈한다던가,또는 그들의 하급 고용인의
지위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83)고 했다.
83)新川傳助,앞의 책,119쪽 참고.

年 次 通漁船數(隻) 乘船人員 漁獲改算高(圓) 平均漁獲高
一隻當(圓) 一人當(圓)

1904 1,581 6,795 1,499,800 949 205
1905 2,449 10,853 1,854,450 759 264
1906 2,748 12,245 2,014,110 733 164
1907 3,233 14,182 3,739,250 1,157 171
1908 3,899 16,644 3,418,850 877 215
1909 3,755 15,749 3,076,800 819 195
1910 3,960 16,500 3,942,650 996 239



또 신타로는 이런 식민지형 이주어촌을 “경영체가 아니고 생업이민에
의한 제국주의진출이라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일본자본주의의 미발달의
탓이지만,이것은 일본자본주의의 모순을 이런 이민(이주어촌)이용으로 거
꾸로 제국주의의 도구에 전용했다는 것은,내부의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
가 해결하지 못하고,역으로 외부에 의해 내부의 일을 해결하는 수단이었
고,식민지국민의 생업을 약탈할 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가장 무자비
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형태이다84)”라고 이주어촌의 형성을 식민지
도구로 삼고 조선어민들의 생업을 약탈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또 이런 수탈만 하는 식민지 어업정책이 곧 경영체적인
자본주의적인 어업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도구로써 이용한 것이 곧 이주어
촌의 실패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요시다의 『조선수산개발사』에 이런 이주어촌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一.이주어민의 선택을 잘 못한 것.특히 이주어민중에는 성격불량자가 많
아,대부분이 조선의 풍속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풍토나 어장의 광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안하무인격인 이민이고,따라서 조선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도 못했고,또 이주어촌내에서의 화합적인 모습을 잃어버려 어촌
자체의 통일의 원활함을 깨뜨린 일.
二.이주어민은 노동이민이었고 자금면의 융통이 없고,신규의 시설경을
일으킬 재력이나 능력도 없이,한번 실패하면 재기불능의 경우가 많아,자
본도입의 길도 역시 봉쇄된 점.

또한 이 밖에 이주근거지 선정의 오판과 시설상의 미비,관청 등의 이
주어촌 경영자의 시책 불충분,적당한 지도자의 결여,어획물 처리 시설상
의 결함,조선인어업의 발전이 경영상의 경쟁을 불리하게 나타난 것,조선
경제의 발전에 동반하여 이주어민 중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 이주어촌
자제들까지 어촌을 떠나고,그럼으로 애초의 목적인 어촌기능을 상실하기

84)新川傳助,앞의 책,120쪽 참고.



에 이르렀다는 점85)등을 열거했다.
이러한 실패한 이주어촌도 있었지만 쾌 성공한 보조이주어촌도 있었다.

현재 통영군 도남2동에 있는 오까야마촌(岡山村)과 에히메(愛媛)縣의 이
리사무라(入佐村,현 장승포),同縣의 에히메무라(愛媛村,현재의 삼천포)
등이 있다.
일본어민이 한국연안에 이주한 연혁은 오래 되었지만 집단이주는 일러

전쟁 이후로써,통감부 설치 이래도 장려를 하였고 아래 「표4」일본어민
이주호수 내용같이 점차 이주어촌이나 이주호수 또한 인구도 증가하고,
그 이주는 전국에 걸치지만 특히,경상남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기타 전
남․충남․평남․경기의 각 도는 경상남도보다 약했음을 알 수가 있다.86)

「표4」일본어민 이주호수

융희4년(1910년)12월말 현재
출처 :朝鮮統治關係資料 『朝鮮財政・金融發達史』,

「統監府時代の財政」,社團法人 友邦協會,1974

333절절절...조조조선선선총총총독독독부부부의의의 어어어업업업수수수탈탈탈정정정책책책

111...한한한일일일어어어업업업협협협정정정의의의 협협협의의의서서서

85)吉田敬市,앞의 책,275～281쪽.新川傳助,앞의 책,120참고.
86)조선통치관계자료「조선재정・금융발달사」,『統監府時代の財政』,우방협회,1974,330쪽 참
고.

年 度 漁 村 數 戶 數 人 口
1908 466 2,320
1910 43 1,320 4,9549
1910 45 1,658 6,277



1909년 일본정부는 어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러일전쟁 승리
의 여파로 한국과 중국에 군사・경제적 패권을 획책하던 그들은 일본 자
본주의 발전에 적응하는 어업발전을 기하기 위한 어업에의 금융자본의 적
극적 도입 바탕을 어업법 개정에서 찾고 아울러,부풀어오른 어업세력과
발달된 어구어법의 수용・규제와 함께 어업의 해외신장을 위하여 1902년
에 시행한「어업법」의개정에 착수한 것이다.87)
이러한 어업법의 개정에 가장 잘 적합한 곳이 이주어촌일 것이다. 이

주어촌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은 1908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격과 한국
어업법(벌률 29조)의 제정이다.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어업협정의 「협의
서」를고찰해 보자.

「협의서」
一.일본국신민은 한국의 연해,강만,하천,내호지에서 한국신민은 일본국
의 연해,강만,하천,及湖池에서 어업을 營함을 득함.
二.양국의 일방신민으로서 타일방의 판도내에서 어업을 영하는 자는 그
어업을 영하는 자에 한해서 시행하는 어업에 관한 법규를 준수함이 가함.
三.한국의 어업에 관한 법규증 사법재판소의 직권에 속한 사항은 일본국
신민에 대하여는 해당 일본관청에서 이를 집행함
四.개국 사백구십팔년 십월 이십일 메이지 이십이년 십일월 십이일 조인
한 한일양국통어규칙 기타 양국통어에 관한 협정은 總히 此를 폐지함.88)

이처럼 1909년(융희3년)4월 1일부터 시행한 두 나라간의 어업협정은
이주어촌 건설의 합법화는 물론이고 이주어촌 형성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
련하였던 것이다.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협정의 체결과 한국어업법 제정
전의 일본어민의 조선이주는 비합법적인 불법이주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
다.이들 합법화하고 나아가 한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어업권을 인정하
여 조선에서의 거주자를 한하도록 조건을 달아 이주를 유인하였던 것이
다.그리고 일본인들은 한국의 연해,강,하천 및 湖池에서 어업권을 인정

87)『어업경제사를 통해 본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한규설,선학사,69쪽 참고.
88)박구병,위의 책,314쪽.



받아서 한국내의 연안뿐만 아니라 전 내수면에서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다.여기 뿐만 아니라 3항에서처럼 한국에 있어 어업에 관한
법규 중 사법재판소의 직권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본인에 대하여는 당해
일본 관청이 집행하기로 하여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일본
인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도 없도록 제정되었던 것이다.
통감부가 1902년에 제정한 일본의 어업법을 모방하여 서둘러 조선에 서

둘러서 제정하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어업권 제도를 창설하여 중요
한 어업권 어업 어장을 일본인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데 있었다.
어업면허 청원은 일본인도 할 수 가 있었다.어업법 시행이후 1개월 정도
지난 1909년 5월 7일까지 농상공부에 청원한 면허건수는 합계 509건이었
는데 이를 민족별로 보면 한국인 151건에 비하여 일본인은 295건이었고,
이 밖에 단체가 157건이었다.1910년에 있어서의 어업면허 처분건수를 보
면,출원건수는 한국인 2,162건,일본인 976건,한일공동 270건이었는데 처
분건수는 각각 319건,168건,54건이었다.어업면허 출원에 대하여 이의
면허라는 단순한 행정처분만으로 토지보다 훨씬 용이하게 중요 어장이 일
본인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합법적인 침탈의 수단은 어업법에 의해서 어

업권에 대한 규정이다.어업권이라는 것은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한국어업법상의 어업권의 면허나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과 신고를
까다롭게 하여,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경험 부족과 면허제,허가제라는 방
식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민들을 불법어업자로 만들고 그들은 일본의 관
청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의 불평등 조건이 일본어민들에게는 한
국 이주어촌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다.89)

222...조조조선선선총총총독독독부부부의의의 어어어업업업장장장려려려 정정정책책책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성공과 서구 열강들의 틈새 속에서도 일본의 국

89)최태호,「일제하의 한국 수산업에 관한 연구」(김문식 외 공저,『일제의 경제침투
사』,현음사,1982),319～334쪽 참고.



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그 첫 번째로 얻은 외교적 승리는 조선의 개국시킨
강화도 조약의 결과였다.메이지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얻은 것은
서구 열강들에게 일본의 힘을 對內外로 알렸다는 것과 아시아에서(청일전
쟁의 승리로)중국을 대신하여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실리는 무역을 통한 이익 무시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90)물론 이런 이득은 동아시아,한국과 대만 등의 나라에서 얻은
불평등 조약을 통한 착취적 성향이 강한 것이다.동양척식회사를 통한 한
국 내에서의 전 산업을 독점하고 수탈과 착취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제국주의화 과정에서 어업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거슬려

올라가면 이러한 식민화 정책은 메이지 통어시대에도 지속적인 동아시아
의 패권을 노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카모토(岡本信男)가 저술한 「근대어업발달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
다.
通漁의 保護助長政策에서 그는 “遠漁獎勵의 形에서 資本制企業에 대한

원양어업을 공개한 것에 대해,朝鮮通漁는 西日本의 영세한 어민을 개방
시킨 새로운 어장이었다.당연히,이러한 보호조장이 정부,지방청,또는
그러한 것들을 의도했던 단체 등에 의해서 행해졌었다.일본 경제의 대륙
통과의 길로써,조선을 일본의 권력 통치하에 두려고 하는 일본의 대방침
이 배경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또한 조선 서해안에는 중국어선
이 대거 진출하는 것을 묵시할 수가 없었다“.91)고하였다.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조선통어의 경제적 가치는 일본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길
에서 서일본의 어민들의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주었고 조선을 일본의
제국화로 가는 통로라는 인식하에 중국어선들의 서해안 진출도 인정하
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어업을 통한 부국강병과 식민지 수탈
정책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수탈 과정에서도 호즈미는 “조선총독부

의 방침은 대기업을 불러 넣는 것보다도,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을
육성해 나갈려는 것에 중점을 두고,어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영세한 어

90)『식민과 제국의 길』이재광,나남출판,1998,410～411쪽 참고
91)『近代漁業發達史』,岡本信男,水産社,1965(昭和40),89～90쪽 참고.



업자들을 보호・육성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조선으로 보냈다”.92)고
강술했다 .
결국 일제는 모든 분야의 산업 자체가 동아시아,더 나아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기치아래서 주도면밀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시
켰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333...조조조선선선총총총독독독부부부의의의 어어어업업업수수수탈탈탈화화화 제제제도도도 정정정비비비

일제시대 만 35년을 통하여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일관된 기본정책은
한국을 원시산업지역으로 고착화 시켜서 일본의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 삼
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는 동시에 일본 공업제품의 판매시장으로 삼았
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입각한 일본의 산업정책은 농업개발 제일주의로 나

타났으나 농업과 함께 1차산업에 속하는 수산업도 단백질 생산을 담당하
는 식량산업이었던 만큼 수산업발달을 농업발달 못지 않게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수산정책의 지상목표를 수산물증산에 두고 황금어장의 개발책을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일제는 한일합방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1911년 6월 「조선어업령」을 공포하여 면허어업과 허
가어업을 구분하고 기득권을 부인하여 새로이 면허․허가를 얻지 않으면
조업을 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소유의 유망한 어장과 왕실 소
유의 어장은 일본인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어업구역은 일본이이 독점할 수
있게 재편성되었다.특히 근대적 기동어업은 일본인에게만 허가하고 한국
인에게는 낚시 어업만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한 것
이다.그리고 「어업조합규칙」에 의하여 어업조합을 조직하여 실권을 장
악한 3만인의 일본인어민이 20만의 한국어민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93)

92)橞積眞六郞,『朝鮮水産の發達と日本』,友邦協會,44쪽 참조.
93)『韓國現代史』4,신구문화사,1969,36쪽.



그 결과 1918년의 어업상황을 보면 한국인어업은 일본인과 비교해서 1척
평균 어획고는 약 4분의 1,그리고 1인 어획고는 약 5분의 1에 불과하여
그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94)(표 5참고)

「표 5」 民族別 韓國沿海漁業現況

출처 :「最近朝鮮事情要覽」1929년.『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1986,김운태,박영사,재인용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뒤 동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
여 식민지통치의 대행기관을 발족시켰다.조선총독부의 조직은 總督官房
과 總務・內務 ・度支・農商工・司法府의 5부로 이루어져 있었다.농상공
부는 식산국 및 상공국으로 구성되었고,수산행정은 식산국이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수탈의 기초작업을 추진시킨 시기인 식민지 통치

제1기의 개시와 함께 전 분야에 걸친 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였는데 그 일
환으로서 수산제도의 정비도 단행하였다.
1911년 6월 3일에 수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본문 29개조,부칙 7개

조의 어업령을 制令 제6호로 공포하였고,이에 따르는 본문 38개조,부칙
3개조의 어업령시행규칙을 제령 제67호로 공포하였다.어업령과 동일부로
본문 15개조,부칙 3개조의 어업취제규칙(어업단속규칙)을 조선총독부령
제68호로 공포하였다.그러나 한국수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일본인 출어자
의 증가와 더불어 어업령을 보강할 필요가 생겼다.
1912년 2월 16일에 전문 14개조의 어업세령이 제령 제1호로 공포되었

고,동월 23일에는 본문 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어업에 관한 수수료의
건」이 조선총독부령 제89호로 공포되었다.
어업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어업령시행규칙과 어업

94)『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1986,김운태,박영사.

出漁船數 出漁人員 漁 獲 高 1隻 平均
漁 獲高

1인 평균
漁 獲 高

韓國人 39,000 272,077 14,670,068 376 54
日本人 14,119 74,349 18.,193,334 1,289 245



취제규칙(어업단속규칙)도 같이 시행되었다.이러한 법이 시행됨으로서 구
한말의 어업법(1908년)은 폐지되고 식민지하의 새로운 어업제도가 창설된
것이다.
이에 1929년에는 조선어업령을 제정 공포하고 이의 시행규칙을 발포하

여 이듬해인 1930년 5월 1일을 기하여 설정한 것이다.어업권의 설정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고,그 면허에 의하여 생기는 어업
권은 이를 물건으로 하는 등록제도를 설치하였다.또한 어업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에 관해서는 이를 등록하고,어업권의 권리
관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반에 주지시킬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어업권
의 존속기간에 있어서는 종전의 갱신제도에서 연장제로 바꾸고 그 존속기
간을 20년까지로 하되 20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새 어업법으로는 1930년에 와서 다시 대폭적으로 개편하게 된

다.어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종전의 법규로는 변화
된 어장과 제반 여건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봐서 개편하였던 것이다.신어
업령인 「조선어업령」을 1929년 1월에 제령 제1호로 공포하여 1930년 5
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조선어업령」은 본문 78개조,부칙 5개조,전문
83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다.95)

95)한규설,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142～144참고.



ⅤⅤⅤ...맺맺맺는는는 말말말

이 연구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기하여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
은 것과 아울러 한반도 남해안을 제국주의 수탈의 장으로 삼고 있는 역사
적인 의미를 인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고려와 조선시대에서 서일본의 어민들은 남해안에서 오래전부터 어업을
행하여 왔고 때론 왜구로 변하여 약탈과 침투를 자행하여 조정의 불안과
남해안지방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또한 1883년 7월 25일 조인된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제41관의 규정
에 의하여 일본인의 한국영해에서의 통어가 합법적으로 허가된 이후에 많
은 일본어민들이 우리 연안,특히 남해안으로 진출하였다.일본내 어장의
황폐화와 그들의 동아시아에서의 세력확장의 단면으로 어업 부국강병책을
들고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황금어장의 소문과 일본정부의 부국강병책으로서 통어자와 이주

어촌의 수는 날로 증가하였고,러일전쟁 이후 1910년의 한일합방 시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에서의 어획고가 한국인보다도 약간 상회할 정도로 일본
인들의 어업은 활발하였지만,곧 이것은 우리 어장의 황폐화와 자원감소
로 이어져 갔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기계화된 장비로 대규모 어업을 영위하여

일본 주도하의 어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일본인의 중요한 어업은 그
들이 좋아하는 고급어종인 상어,고래,삼치.전복,해삼,도미 등을 어획
하여 운반선을 통하여 일본내 수요자에게 넘어 갔다.그러나 이러한 어종
의 남획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1930년대 이후에는 한국인들의 주요 어종이
므로 그들이 잘 잡지도 않던 조기,대구,청어 등의 어류도 남획하기 시작
하였다.
물론,한국의 전통적인 어업보다 발달한 일본의 선진수산기술은 한국해

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선진 수산기술은 안강망․정치망․ 저
인망 등과 포경업에서 종래의 어업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서구의 선진 수
산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전수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국 연안어장은 다양한 일본어구의 전시장이 되었고,다
소 한국의 전통어구보다 능률적인 것이 많았던 것이므로 한국인들도 일본
의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점점 일본인의 어구
어법으로 동화되어 전통적인 어구어법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한
국의 연근해에서 수산자원은 점차 황폐화되었다.
일본의 한국해 출어와 이주어촌의 형성은 일본 어민 개개인의 노력과

희생도 있었지만 정부나 지방단체 그리고 수산기술자들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다고 본다.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한 것이며,모범적
이거나 성공적인 어촌에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주도면밀하게 어업정책을 추진한 엘리트 수산관료나 정치가의 존
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해 어업수탈은,곧 어민 개개인의 맹목적인 이익을 추구하

는 분별없는 이기주의와 일본이라는 국가집단의 야욕이 침략주의와 결합
되어 근대의 한일어업관계를 제국주의화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기본 방향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에서 선린교린의 외교정책에 발이 묶여서 일본인들의 해상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던 고려와 조선정부,또는 만국공법에 무지했던 불평등 조약,
그리고 한일합방으로 인한 어업수탈사를 보았다.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고 바다를 내실화 하면서,바다의 자원화가 곧 국력이란 사실을 인식
하고,바다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우리의 어업사를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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